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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I. 서론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최종보고서에서 제3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된 이래 현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발전이념의 하나로 자

리 잡고 있다.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모인 전 세계 정상들은 ‘리우선언’을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후진국만이 아닌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사회발전모델로 제시하였다. ‘리우선언’은 또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영

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스웨

덴은 기존의 환경부를 건설과 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그 추진 체계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외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

전 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중심에 있었던 지속위의 발

전방향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해외사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선진국들의 추진체계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거버넌스 성격의 

지속가능발전관련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거버넌스 조직과 함께 지속가능발

전을 위한 부처간 정책조정기구가 구성되어있는 경우, 그리고 거버넌스 조직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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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우선 거버넌스 조직들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각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

어 주어진 안건에 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

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만이 아니라 

세 영역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주어진 정책에 대해 단순히 

양보하고 양해를 구하는 영합게임(zero sum game)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행위자들

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을 만드는 곳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유재원․소순창. 2005). 프랑스의 CFDD에서 보여주듯 

다양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나 특정한 이해집단에게 오히려 부족할 수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밀도 있고 응집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을 띄는 거버넌스 조직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세 영역이 협의한 내용이 하나의 참고의견 이상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

다. 각 부처별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 정책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

에 의결기능의 필요하게 된다. 그린 캐비넷 등과 같은 정책조정기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담하는 중앙기구는 이러한 의결기능을 보완해주고, 정부 내에서 정부정책

의 지속가능성을 검토․조율한다는 데서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협치기구인 ‘지속위’는 순수 민간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일부 정책수립과정상의 조언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정책평가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적인 추진주체

(예를 들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등)는 ‘그린각료회의’를 비롯한 행정부처이

다. 하지만 협치기구가 반드시 자문기구이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미약함에

서 검토 사례에서 이러한 연관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검토 대상국가들의 역사

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서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1970년대 환경운동, 평화운

동, 여성운동 등 신사회운동의 물결을 겪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의식변화에 기반하

여 지속가능발전의 대부분의 요소들을 이미 자신들의 일상 정책에서 구현해가고 있

는 실정이다. 환경, 복지, 참여, 노동 등 ‘지속가능발전’의 대표적 가치들은 대의제 

구조 하에서도 정부관료들이 주체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따라서 거버넌스조직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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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은 ‘감시’ 및 ‘독려’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위의 성격 및 위상에 대한 

논의는 결국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평가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전담기구 및 조직 설명

영국
'Securing the
Future'
(2003.5)

SDC(자문기구)
SDU(행정조직)
ENV(각료회의)
EE(SD)(지속가능발전 국장회의)
Task Force Team

부처별 독립성 강해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집행 강제하기 어려움
수상의 관심 및 리더쉽
요구

스웨덴
지속가능경제사회발
전을 위한 전략
(2004)

MVB(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부(중앙부처)

하나의 행정부처에서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

프랑스
평가와 학습의 공유
(2005)

CNDD(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생태부(중앙부처)

하나의 행정부처에서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

독일
‘2004 발전 보고서’
(2004)

RNE(자문기구)
Green Cabinet(각료회의)

부처별 독립성이 강하지만
총리의 리더쉽으로 참여
조율 성공적으로 수행
지속가능성을 통합적
측면에서 이해

네덜란드
'NEPP4'
(2001)

환경부, 국실장급회의
외무부, 지속가능발전 대사
SER, VROM, RMNO(자문기구)

정권교체 및 정치적
혼란으로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한
관심 두지 못하고 있음
지속가능발전 긱 및
전략의 연결성 부족

일본

‘의제21 실천계획’
(1993)
‘환경기본법’
(1994)

JCSD(자문기구)
지구환경보전장관회의

JCSD는 조직 개편 중

미국 …
PCSD(자문기구)
환경청(중앙부처)

PCSD 대통령자문기구로
업무종료

III.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실태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측

면에서는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결여 및 연대의식의 약화로 

지역간·계층간·이념간·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이 미흡하며 개발위주의 정

책으로 경제성정의 압력이 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열악하

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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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의 경우, 2004년 현재 OECD국가 중  GDP가 9위, 1인당 GDP는 23위, 노

동생산성은 2위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저축률

과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 

22.5%에서 2004년에는 5%대로 하락하였으며, 90년대의 ‘국내총투자율’은 35%이

상을 유지하였으나, 98년 경제위기 이후 30% 이하로 하락하였다. 

사회분야에서는 노동, 농민, 환경 등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이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

는데다,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다. 빈곤인구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0년대 초 인구의 5%였던 것이 

2004년에는 현재 인구의 3.0%인 1백42만 명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은 

커져 1997년 0.283이던 지니계수가 2005년 0.31로 증가하였다. 여성경제활동인구

의 경우 지속적으로 2005년 50%를 상회하였고 공직진출도 최근 활발하지만 여성의 

권한은 여전히 미약하여, 여성권한지수 66개국 중 61위이다.

환경측면에서는 급속 경제성장 정책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압력이 수용력 범위를 넘

어서서 국토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지속성지수가 146개국 중 122위, 자연생태계 복지지수가 180개국 중 

161위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3년 현재 세계9위이며 증가율은 1위이

다. 일부 대기오염물질(이산화황)과 수질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는 선진국의 2배 이상이다. 

2. 중앙행정부처

중앙행정부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정운영의 주체로 지속가능발전 실

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를 제외하더라도 건설교통부나 산업자

원부와 같은 개발부처에서도 지속가능성은 개별부처의 정책목표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에 불과해 부처의 다른 정책목표와 

충돌하는 경우 관철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의 경우, 산자부에서는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그 정도가 미미하고 담당

과가 원자력심의관 밑에 있다. 교통정책의 경우에도 도로위주의 교통정책이 대부분

이어서 철도 등 친환경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속가능성 및 그 일부 구성요소들은 개별부처의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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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아 부처 정책을 각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러한 점은 부처조직상에서도 나타나는데, 개별 부처 차원에서 부처의 정책 및 부처

내의 활동(출장, 사무실 운영 등)을 지속가능성차원에서 평가하고 조정하는 지속가

능발전 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다. 지속위는 정부 부처간 국가의 지속가

능한 발전에 대해 상이한 개념인식 및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고, 나아가 부처간 상호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부처별 지속가능발전 부서(혹

은 팀제 운영)의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연구소위를 발족시키고 2004년 부처협

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의 참석 모든 부처는 이러한 조직신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

다.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추진 민관기구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0년 8월 5일「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을 제정·공포하

고 9월 20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면서 드러났던 문제점은 크게 위상, 조직구성, 

조직운영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가. 위상 및 성격의 한계

지속위는 대통령자문에 응하고 건의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 지속위가 

수행하는 사전검토 및 자문을 불필요한 행정과정으로 인식하는 정부관련 부처들이 

많았다. 또한 부처별 정책조정 시 각 정책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완결단계에 있는 경

우가 많아 검토․제안된 조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지속위는 국정과제위원회로서 부문별 정책관련 대통령 보고사안에 대해 부처 협의

를 거치고 있다. 대통령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은 기존의 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해 대통령의 정책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지속위의 새

로운 관점은 희박해지고 해당부처의 이기주의와 현실론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 결국, 

국무회의 프로세스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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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구성에서 나타난 한계

본 위원회, 전문위원회, 기획운영실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전문위

원회와 기획운영실 간의 업무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정책

과제 및 현안문제에 대한 의제설정이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루어

지고 전문위원회의 참여 속에서 연구․검토되기 보다는, 위원장의 판단 또는 기획운영

실의 필요에 따라 의제를 설정한 후 전문위원회 또는 제3의 연구진에 관련 의제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는 비판이 전문위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기획운영실이 여러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단기간(1년) 파견된 인력으로 구

성·운영됨에 따라 위원회 지원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위원들과의 의사소통단절과 

정보차단, 새로운 업무의 개발 미흡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본 

위원들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대표

할만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IV.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방안

1. 추진체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총괄추진기구에 대한 논의

WSSD(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이후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누가 후속대책 추진의 총괄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의가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

는 방안이 유력하였으나 이후 국무총리실에 의한 관료적 행정조직에 의한 조직의 구

성 및 운영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의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온 지속위가 임무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2) 행정부처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개별정부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로  ‘환경각료회의’ 등을 설치

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다. 또한 개별부처 내 지속가능발전부서를 설치

하여 중앙부처 소관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3) 지속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논의



7

현재 자문기구인 지속위의 위상을 실질적인 심의 및 조정기구로 격상키자는 논의가 

지속위 구성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속위의 위상 및 역할 강화에 대

한 요구는 최종적으로는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지속위에 법적 안정성

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특별법

(‘지속가능발전촉진기본법(가칭)’ 등)을 제정하여 이 법률에 지속위의 역할과 위상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2.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1) 정책과정론으로 본 추진체계의 역할

행정부처와 민간기구가 정책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책과정의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행정부처의 경우 정책과정의 대부분의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나 의제발굴의 경우 민간기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

평가의 경우 정책수립부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국무조정실과 

같은 총괄부처가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제발굴
정책수립

(사전심의)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환류

민간기구의 

역할
◉ ○(×) × ○ ×

행정부처의

역할
○ ◉(○) ◉ ○(◉) ◉

참고 : 역할에 따른 기호화

◉ : 주도적 역할,  ○ : 보조 역할,  × : 역할 수행 없음

[요약 표] 정책과정에서 민간기구, 행정부처의 역할

2)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대안

가. 장기대안 행정부처 중심 추진체계

이상적으로는 일반적 정책과정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부처가 지속가능발전정책

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한데 우선 정부

조직 내에 지속가능발전 총괄조직을 신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원칙에 입각한 정

책의 사전 조정기능은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차관회의를 설치

하여 담당하게 한다.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지속가능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

처이며, 각료회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하에 사무국형태의 팀을 두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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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원도 동시에 담당하게 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을 수립하고 개별부처의 정책평가를 지속위와 함께 담당한다.

개별부처에는 지속가능발전팀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원칙 하에 개별정책들이 수

립될 수 있게 한다. 즉 개별부처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를 담당하게 한

다. 이 팀은 또 해당 부처의 일상적인 활동(출장, 사무실 운영 등)을 지속가능성관

점에서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별부처의 지속가능발전팀은 개별부처와 

국가지속위의 연락창구이며, 행정부처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

키는 ‘지속가능발전의 전도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행정부처주도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하에서 지속위는 정부정책의 

비판적 친구(critical friends)로서의 민간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지속위는 의

제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격상 의

무화된 ‘부처협의’의 부담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행된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도 일정부분 담

당한다. 수립된 정책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제3의 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행정부처위주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은 정책집행의 주체인 행정부처가 

정책수립, 사전조정, 사후평가를 담당함으로써, 정보전달 및 처리라는 관점에서 효

율적이다. 이러한 추진체계가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달성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행

정부처의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

지만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부처들은 소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

속가능성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현재의 조건하에서 행

정부처가 주도적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 따라

서 단기적으로는 행정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총괄하면서 

행정부처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나. 단기대안: 지속위 중심 추진체계

현행 지속위를 대통령자문기구(PCSD)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총괄추진기구

(NCSD: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전환한다.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거버넌스적 성격을 유지한 채, 그 위상은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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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평가 기구로 격상한다. 행정부처의 주요 정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전심

의하고, 정책집행 후 정책결과를 역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 때 심의 

및 평가의 결과가 정책과정에 반영되어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행정위원회로서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

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의 이행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를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같이 단일 법률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위의 사전 심의 및 사후 평가의 목적은 정책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

해서는 지속위가 심의 및 평가에 필요한 자체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심

의 및 평가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정책 및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지속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기위해서는 법적 설치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

여 좀 더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법의 목적으로 새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주

체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의 ‘환경중심’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독자적

인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V.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안

1.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국가지속위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

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 포함해야 할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실태 분석

  -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관련 전략의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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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여건 및 향후 전망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비전 및 목표

  -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정책과제의 도출

  - 부처별 이행계획의 수립

  - 추진체계의 정립

2)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설정

국가지속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이슈

나 쟁점사항의 정책의제화이다. 둘째, 국가지속위 주도의 의제설정이다. 아직 사회적

인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

가지속위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사회, 기업, 정부 간의 논의를 활

성화 한다. 

나.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심의

국가정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이 집행되

기 이전에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목표가 개별정책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게 하는데 사전심의의 의의가 있다.

사전심의의 대상은 지속위 규정(개정안)에 따른 47개 계획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계획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따른 부처별 이행계획도 심의대상이다. 

지속가능성 사전심의의 경우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같이 자체평가를 위주로 한다. 

우선 국가지속위는 개별계획의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지표를 선정하

여 체크리스트로 만든다. 체크리스트상의 각 지표별로 책임 정부부처를 명기한다. 

둘째, 개별 부처는 국가지속위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소관 계획의 지속가

능성을 독자적으로 평가한다.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정하

여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체크리스트에 있

는 지표의 책임부처는 계획의 부처협의과정에서 그 계획을 지표별로 평가한다. 넷

째, 국가지속위는 계획의 수립부처와 지표별 책임부처가 작성한 체크리스트의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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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토한다. 특히 체크리스트상의 개별지표에 대해, 계획의 수립부처와 지표의 

책임부처간의 평가가 상이할 경우 국가지속위는 자체의견을 제시하여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국가지속위가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 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관련 중앙행

정기관이 주요 계획에 대해 부처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속위가 간접적으로 사전협의

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후평가

사후평가의 대상은 크게 국가정책의 총체적 정책결과를 반영하는 국가지속가능성, 

개별부처의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사전심의 대상 행정계획이다. 

각 부처별 정책들이 제한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모니터링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여 정부

운영 및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지를 감독해야한다. 조속히 국가지속가능발

전 지표를 확정하고 이 지표에 따라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실태를 매년 분석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부처는 국가지속위가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토대로 부처별 지속

가능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야한다. 자체평가의 원칙을 토대로 중앙부처는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개발하여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한다.

국가지속위는 주요 행정계획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전심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계획의 주관부처는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매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성

과평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국가지속위가 재검토하는 이원적 평가제도

를 운영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

개하고, 그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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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 역량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

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 및 운영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연구기관설립’에 대한 정부 규정에 따

라 독립연구기관의 설립은 관철하기 어려우며, 단기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속발전연구실과 연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수요를 

충족시킨다.

4) 지속가능발전관련 국내 포칼 포인트

가. 중앙정부부처

각 중앙행정부처 내에 국가지속위의 협력 창구인 ‘팀’단위의 “지속가능발전부서”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해당 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지속가능성의 원칙

에 부합되도록, 목표설정, 업무의 통합조정, 세부적인 행동계획마련, 사후평가, 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등이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지속위의 기능과 관

련하여 사전심의 대상 주요 국가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보고서의 작성, 부처별 지속가

능발전 이행계획의 작성, 사후 평가보고서의 작성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위의 지역 협력 상대이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추진을 주관하는 지방지속가

능발전위원회의 확산과 그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가지속위와 지방지속위는 ‘지속가

능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기구로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닌다. 국가지속가능

발전의 총괄기구로서 국가지속위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확산과 정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지속위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다. 우선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에 지방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

정을 둔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를 주요 업무로 하

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의 관계자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특

별위원회는 전국협의회와 협력하여 민간 지방지속위 위원들과 지방의제21 관련자들

의 교육, 훈련사업, 각급 공무원 교육프로그램(국가 및 지방공무원 연수원 프로그램)

을 활용한 교육사업, 기업인들의 교육사업, 각 지역 우수사례발굴 및 확산, 지역지속

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 모범적인 지속가능발전 지자체 발굴 및 시상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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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진한다.

다. 시민사회 및 기업

시민사회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정보, 교육, 홍보 프

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민주주의적 방법들을 이용하

여 이들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속위의 활

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보안상의 문제가 없

는 경우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사후 평가 검토서를 대상 정책 및 계

획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묻도록 한다.

5) 지속가능발전관련 대외창구 마련

국가지속위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있어 우리나라 대외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WSSD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회의와 OECD의 ‘The Round Tabl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주최하는 회의의 경우 국가지속위의 대표자가 정

부대표단의 (공동)수석대표를 맡도록 한다. 

2.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1)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위원회 구성

기존 지속위는 위원수(80인 이내) 과다로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고, 위원들 간에 지

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입장차이가 커서 위원회의 명확한 좌표설정이 어려웠다. 

또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내부합의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

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사회각계의 인사와 지속가능발전관

련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하되, 일정 수의 위원을 지역의 전문가

로 충원한다. 전체 인원은 3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문위원회를 경제전문위원회, 사회전문위원회, 환경전문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각 위원회 별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하되 전문 성 및 현장성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전문위원회 산하에 이슈별로 10명 이내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둔

다.



14

2) 거버넌스 성격을 담보하는 위원회 구성

제3기 지속위의 경우 정부부처의 대표가 본위회위원에서 빠져 지속위의 근본 구성 

취지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지속위의 거버

넌스적 성격을 복원하기 위해 주요 지속가능발전관련 행정부처의 장들을 국가지속

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3)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유지

현행 지속위의 기획운영실 직원은 부처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단기간(1년) 파견된 인

력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결여, 위원들과의 의사소

통 단절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파견 직원의 경우 파견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

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한데다 정보유출 등의 문제점을 야기

한다. 따라서 향후 기획운영실(또는 사무국) 직원을 원칙적으로 파견인원이 아닌 정

규직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부처로부터의 파견대상자에 대해서는 파견

기간을 최소한 위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연장하여 소속감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회의의 효율적 진행 및 참여율 제고

국가지속위의 협의체적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회의가 불가피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선 서면상으로 처리 가능한 안건 등

은 온라인 회의, 블로그, 화상회의 또는 설문형식 등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결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서 회의 출석의 부담을 줄이고 불참위원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프라인 회의의 경우도 안건을 미리 제시하여 회의개최일 이전에 메

일 형식으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회의장에서는 취합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내용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매체를 

활성화(홈페이지, 소식지, 활동지 등)하고, 참여 위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회

의수당, 발제수당, 원고료 등 인상)하며, 전문위원회 및 연구소위 참여율을 토대로 

참석하지 않는 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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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위원회 지원강화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성격상 전문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와 각종 

사회현안을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각종 정책 및 검토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정지원(인건비, 자료조사비, 작성비 등)을 충분

히 하고, 상근 전문위원을 확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

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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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지속가능발전의 의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은 1987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최종보고서에서 제3세계 경제발전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된 이래 현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발전이념의 하나로 자

리 잡고 있다.1)2)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 모인 전 세계 정상들은 ‘리우선언’을 통해 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후진국만이 아닌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사회발전모델로 제시하였다. ‘리우선언’은 또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영

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스웨

덴은 기존의 환경부를 건설과 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WCED의 고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자신의 필요

(needs)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저해함이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

전”(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und Development 1987: 43)을 의미한

다. 여기서 지속가능발전은 우선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전제한

다. 이 때 형평성의 주대상은 자연환경이다. WCED의 목적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있었는데, 자연환경의 보전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보전의 당위성을 미래

1) WCED는 21세기를 위한 장기적인 지구환경보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유엔총회의 결의를 거쳐 1983년 구성

되었으며 위원장이었던 노르웨이수상 브룬트란트(Brundtland)의 이름을 따 브룬트란트 위원회라고도 불리운

다. 

2) ‘지속가능발전’개념은 전통적인 제3세계발전개념(‘catch-up industrialization' 등)과 1980년대 초반의 환경보

호 요구 및 당시의 동·서 체제대립의 문제들의 절충을 통해 제3세계 빈곤을 퇴치하려는 시도였다는 평가도 있

다(Rat von Sachverständigen für Umweltfragen. 2002).



18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으로부터 도출하였다. 후손에게 파괴된 자연환경을 물려

준다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환

경파괴를 동반하는 경제발전은 한 사회를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개념은 경제(성장)와 환경(보전)이라는 두 차원의 문제로 국한

될 수 없고 사회라는 세 번째 차원을 추가적으로 고찰할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는 주장이 이미 1987년에 제기되었고(Barbier, 1987) 오늘날에는 이러한 ‘세 기둥

이론’이 지속가능성의 주류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 사회정의,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 때만 그 사회는 ‘미래’가 있지, 사회적

인 불평등이 심화되어 구성원간에 연대의 끈이 약화되어 해체의 길을 걷는 사회는 

결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 즉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제공할 때 달성가능하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우선 구성원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욕구충

족은 생명유지를 위한 의식주 해결만이 아니라 물질적,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적극적인 욕구까지도 의미한다(WCED, 1987; 정대연, 2003).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

키는 활동이 바로 경제활동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경제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에는 경

쟁력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규

제개혁 등이 포함된다.

둘째, 지속가능한 공동체에서는 자연생태계가 건강하고, 종의 다양성이 보존된다. 자

연이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기능은 크게 자원의 제공, 폐기물의 흡수 및 처리, 경관, 

물, 공기, 토양 등과 같은 환경서비스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Ekins, 1994),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에서는 자연은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

한다. 자연환경의 오염․고갈․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훼손된 산림

을 복구하는 활동들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예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는 상호이익을 증진시키

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적 자본에 기초한다(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는 민주주의, 문화적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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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빈곤의 감소, 정의, 상호존중, 인권, 협력 등의 가치를 높임으로서 형성되며, 지

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

한 심의민주주의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대

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경 제 환 경

사 회 & 문 화

• 에너지 효율 향상

• 교통체계 개선

• 고용창출

• 종의 다양성 보호

• 서식지 보호

• 자원 남용 금지

• 시민참여 활성화

• 성인지적 제도 확산

• 신뢰에 기반한 공동체

• 친환경적 기술 개발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용

• 녹색구매제도 도입

• 쾌적한 거주지 조성

• 환경교육

• 실업률 감소

• 고용기술 교육

• 삶의 질 개선

• 재활용 확대

[그림 I-3] 지속가능한 발전

그러나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경제, 사회, 환경 세 영역 각각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 

영역의 상호 연관성도 고려한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공동체에서는 직업수요가 

현재 노동력이 보유한 기술과 상응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경제와 교육(사

회)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주택이 근무지와 떨어져 근로자의 업무효율을 떨어

뜨리고, 교통량과 오염을 발생을 시키는가는 경제․사회․환경 세 분야 모두와 연관된

다. 

2)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리우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국가발전의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조직형태를 통해 지속가

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로 거버넌스 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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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고 있는 주요 원인은 ‘지속가능발전’이 본질적으로 가치판단이 내재된 규범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WCED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결여되어 있어 다의적이다. 즉 ‘지속가능발전’개념은 

‘세대간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목표로 두고 있으나 이 가치의 구체적인 실현에 있어

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발전 문제를 정의하고 가능한 대안을 고안하며, 대안 집행에 공동의 노력을 기

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파트너로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하고 합의를 궁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Hemmati et al, 2002: 40). 이해 조정의 

대표적인 절차로는 시장, 관료제, 거버넌스가 있다.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간의 불평등한 지위를 강요하지 않고 가격기

제의 작동을 통하여 자동적이고 수평적인 방법으로 다수의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하

는 제도적 장치이이다. 그러나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시장은 유효수요만을 반영한다

는 한계를 갖는다(이정전, 1999). 시장기능의 핵심인 가격은 상품, 특히 환경자원을 

이용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사람들의 수요․공급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재화

나 서비스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이들이 누려야할 환경적 편익은 고려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초래되는 부존자원의 감소나 환경

적 악영향에 대한 부담을 져야한다.

합의와 조정의 또 다른 메커니즘은, 개인들의 지위가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권위와 

강제의 계층제적 구조를 통하여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관료제이다. 관료제는 능

률성을 기본가치로 삼아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위계적인 권위와 기능적 전문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과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계층제는 새로

운 환경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이며 유연하게 대처하기에는 경직되어 있다. 즉, 정

부가 지역 환경자원과 그것을 이용하는 지역커뮤니티의 특성을 충분히 숙고하여 자

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유도하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재경․이정전, 1999; 한국법제연구원, 1997; Ostrom, 1990). 

시장과 계층제의 대안으로서 거버넌스는 평등한 개인들 간의 의사결정과정과 참여

와 자치적인 통제와 강제를 통하여 개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신뢰와 

협동에 그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

다(이명석, 2002; Thomson et al., 1991; 이항규, 2002: 88). 거버넌스체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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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자원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다만 상대방과의 협력을 통해 의도한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권력을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이 아니라 관련된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

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며, 정치를 승패의 영합게임이 아니라 행

위자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정합게임으로 인식한다(Stoker, 1995; 

Richard·Smith, 2001; 유재원․소순창, 2005).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단순히 그

들의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혁신적인 것이다

(Hemmati et al, 2002: 45).

3)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기구로 거버넌스 성격의 대통령자문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를 2000년에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현행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속위는 자문기구의 성

격으로 인해,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조정을 하

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5년 6월 4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이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건설’ 이라는 국가지속

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함에 따라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에 기초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및 그 추진 체계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를 

종합하고 외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

전 추진체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중심에 있었던 지속위의 발

전방향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비

교·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3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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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추진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특히 중앙행정부처와 그동안 우리나라 지

속가능발전 추진의 중심 에 있는 지속위의 성과 및 한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과정론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대안들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추진체계의 구체적 운영방

안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외국 및 국내 지속가능발전 및 거버넌스의 이론과 실태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의 방향 및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또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 현안 및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였으며, 해외사례의 현장감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자문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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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해외사례

1. 주요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및 전략

1) 영국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년도 내용

1994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첫 도입

지속가능발전 라운드 테이블 및 지속가능발전 정부패널 설립

1998. 2 ‘변화를 위한 기회’ 컨설팅

1998. 11
제2차 지속가능발전전략 ‘더 나은 삶의 질(A better quality of 

life)’ 도입

1999. 12 지표 및 주요지표 공표(quality of life counts)

200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지속가능발전 라운드 테이블 및 정부패널 

통합)

웨일즈: SD 구조 “차별화 되어 살기”

2001. 1 2000년 연차 성과보고서 “더 나은 삶 달성”

2002
스코틀랜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선언(Meeting the needs priorities, 

actions and targets for SD in Scotland)

2002. 1 2001년 연차 성과보고서 “더 나은 삶 달성”

2003. 2 2002년 연차 성과보고서 “더 나은 삶의 질 달성”

2004

제2차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전면적 평가 및 제3차 전략의 준비

(Taking it on, devleloping a UK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together)

2005. 3 3차 지속가능발전전략(‘Securing the Future') 도입
  자료: EEAC, 2005: 277.

[표 II-3] 영국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발달

영국은 1992년 리오 회의와 총리의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표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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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선두주자가 되었다. 영국은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처음으로 

수립(1994년)한 국가로 리우회의 이후 G-7회의 및 리오+5 컨퍼런스 등을 주관하면

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전략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데다, 경제문제 및 환경자원사용과 함께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강

조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1997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영국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을 수립하기로 

하고 1999년 ‘더 나은 삶의 질(A better quality of life)’을 발표하였다.3). 그리고 지

속가능성 평가지표를 만들어 2000년부터 매해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우선순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는 것

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매 5년마다 이 전략들을 전면적으로 평가하

고 재수립하기로 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SDC)의 핵심적 역할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척사항들을 감독하는 것임

을 명시하면서 전략들을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전략을 실

천하기 위한 영국의 활동은 위에서 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도 시작되었으며 그 노력

은 다양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이다. 두 번째 지속가능 발전전략에 대

한 범위와 접근방식은 상당히 받아들여졌다.

그 후 2002년 7월 ‘더 나은 삶의 질’을 구체화 하는 수단으로 영국은  ‘정부재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틀(Framework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Government Estate)’4)을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사용․배출하는 에너

지, 물, 폐기물, 공무원의 업무패턴 및 출장,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들이 환경 및 사회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들이 이

용가능한지 설명하고 있다. 각 부처들은 이 보고서를 참고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

한 정부활동을 계획한다.

3)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해 사람과 관련 설비에 더 많은 투자하기, 환경적 해를 최소화하고 혼잡을 줄이는 다양

한 종류의 환경교통체계 모색, 대도시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농촌 및 야생생태계를 보호․증
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 유도 및 농업개선, 에너지효율 제고 및 폐기물 감소,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 등 7가지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를 토대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

일즈 및 북아일랜드는 각각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접근방법 및 계획을 수립하였다.

4) 정부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적 목표달성에 모범이 되어야 한

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졌다. 19개 정부중앙부처 및 집행기관들의 여행, 수도공급, 폐기물, 에너지, 조달, 부동

산관리 및 건축 등의 분야가 미치는 생태적, 사회적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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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평가는 2002년부터 매년 영국의회가 작성해오고 있

는 ‘정부내 지속가능한 발전(SDiG, Sustainable Development in Government)’ 연

차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녹색정부 보고서(Green 

Government Reports)’가 환경에만 초점을 둔데 반해,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경제․환경․사회 모든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연차 보고서는 ‘더 나은 삶의 질’ 중 정부 내의 계획 및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 3차 보고서에서는 ‘정부재산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틀’

에 대한 평가도 행해졌다.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이용해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고 

있다. 독립적 컨설턴트의 분석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이들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

‘더 나은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전략수립 후 5년 뒤인 2004년에 실시되었다. 

Defra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 함께 2020년까지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컨설팅이 그것이다. ‘Taking it on’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컨설팅은 정부․기업․시민사회 각층에게 영국정부가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온 노력을 소개하고, 자문을 구하는 설문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Taking it on에서 얻어진 응답들 기초로 2005년 3월 ‘Securing the Future’

라는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를 만들었다5). 제3차 전략은 영국의 모든 정부부

처가 이 전략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 졌다. 이를 토대로 2005년 각 부처들은 12월까

지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을 세우고6), 2006년 12월부터 부처별 연차보고서 등의 

형식으로 계획 및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또한 SDC에서

도 매년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보고서를 배포한다.

지속가능발전전략은 부처별로 별도의 전략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기

존에는 하지 못했던 통합적인 환경적 고려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

능발전은 주로 환경부처에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들에 미치는 영향

력은 제한적이다. 영국의 행정 부처들은 부처이기주의가 강해 캐비넷의 결정도 부분

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행히 부처의 지속가능발전전략은 그 내용에 있어 

5) 환경적 한계 내의 생활,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축, 지속가능한 경제 달성,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색, 책임감 

있는 과학의 이용이라는 5가지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및 에너지, 자연자원보

호 및 환경증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라는 네 개의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6) 2006년 2월 현재 일부 부처에서만 지속가능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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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부족한 점이 지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략의 집행은 해당 부처 고유의 영역

으로 집행을 강제할 곳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각 부처들이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강제할 기관 혹은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EEAC, 2005).

나. 지속가능한 발전 전담기구

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독립적 자문기구인 

SDC, Defra(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 설치된 

SDU, 환경관련 주제를 다루는 ENV, 지속가능발전 국장회의인 EE(SD), 지속가능발

전관련 정부 및 이해집단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기획팀 등이 지속가능발전 전담

기구로 마련되어 있다.

우선, SDC는 독립적 자문기구이자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비판적 친구(the 

Government's critical friend)’로서 2000년에 설립되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라

운드 테이블(the UK Round Table on Sustainable Development)’과 ‘지속가능발전 

패널회의(the British Government Panel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운영되

다가, 보다 조직적인 기구가 필요해 만들어졌다. SDC는 영국총리, 스코틀랜드, 웨일

즈, 북아일랜드의 수상 및 부수상에게 각종 사안들에 대해 보고한다. 2005년 현재 

전문성을 갖춘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과 3명의 부의장 아래 5개의 분과그

룹이 있다. 부의장은 영국 정부 및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와의 관계개발에 주력한다7). 

위원들은 영국정부가 임명하는데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SDC는 영국정부 및 사회 각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한 계획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일도 한다.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커뮤니티, 가치관, SD전략 평가, 물질에 대한 재정의, 에너지, 교통, 

미래식품, 보건, 의사소통, 기후변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SDC는 현

재 20개 이상의 사업을 통해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무역․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영국석유(British Petroleum), 교육․기술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Groundwork Trust,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등을 비롯해 기타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SDC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리더쉽에 있어서 그러하다. 

7) 스코틀랜드에는 Scottish SD Forum, 웨일즈에는 Welsh Forum, 북아일랜드에는 Sustainable Northern 

Ireland가 설치되어 있어 SDC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27

그러나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EEAC. 2005 참조). 총리

와의 정기적으로 토론을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 중인 상태이다. 

SDC는 설립이후로 정부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어, 정부는 SDC

를 조언을 넘어 집행력을 지니는 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 또한 지

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감시기구로서의 역할과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

시킬 것인지도 논의 중에 있다.

Defra내에 설치되어 있는 SDU(Sustainable Development Unit)는 잉글랜드, 스코

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4개 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결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지 영국의 전략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감독 및 보고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SDC를 지원하는 일도 한다.

ENV, EE(SD) 및 지속가능발전기획팀은 정부부처간 조정기구이다. 우선, 

ENV(Ministerial Committee on the Environment)는 환경에 대한 각료회의로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부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고, 부처간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일을 주로 담당한다. 부수상이 의장을 맡고 있

다.

EE(SD)(Ministerial Sub-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Government)는 2005년 5월에 구성되었다. EE(SD)는 기존의  (ENV(G), the 

Ministerial Cabinet Sub-Committee of Green Ministers)를 잇는 조직으로 현재 

Defra의 기후변화 및 환경 국장이 의장을 맡고, UK 각 부처 국장들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의에 참여하는 국장들이 중

앙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지속가능발전 기획팀(Sustainable Development Task Force)은 WSSD의 후속조치

로,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관련부처 장관들, SDC의장을 포함

해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2003년에 만들어졌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부처간 조정기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데, 각 부처별로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시킨

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아직 긍정적 성과를 이루기에는 부족하

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환경담당 부처만으로는 다른 부처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총리의 리더쉽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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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실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리더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EEAC, 2005).

2) 스웨덴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년도 내용

1992 정부의 지방의제 21 과정 지원(기금 포함): 지방에서의 약속 시작

1994 새 정부의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스웨덴’ 선언

1996~1998
5개 부처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선언(환경적 통합전략과 큰 맥락에서 

같음), 환경부가 주도

1998~200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투자프로그램(6년 동안 5억 6천 유로화 

지원): 정부보조금이 총 비용의 30%를 차지, 환경부가 관리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정 및 일자리 창출

2002~2003년에는 스웨덴 EPA에서 관리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

들로 새롭게 바뀌었음

1999

의회는 만장일치로 15개 환경질목표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달성하

기로 함

중간목표, 기간, 계획들은 2000~2002년에 서로 다른 법안들을 통해 

설정되었고, 환경목표위원회(정부기관 및 이익집단으로 구성)가 설치

되어 매년 모니터링하고 경과를 보고하기로 함. 첫 번째 보고서는 

2002년에 만들어졌음

2002. 4

정부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채택

지속가능발전전략은 환경부주도로 부처간 워킹그룹을 통해 준비, 의

제21 및 서식지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 on Agenda 21 and 

Habitat)에서 지역워크샵 및 준비에 협조

2002. 6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2004. 4

초안을 개정하고 의회에 제출, 의회에서는 2004년 11월에 논의

환경부가 책임을 맡고 부처간 워킹그룹을 통해 개정(총리실의 지속가

능발전 조정실 설립하기로 한 것은 2003년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설

치는 2004년 5월에 마련).

이익집단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제시
 자료: EEAC, 2005: 255.

[표 II-4] 스웨덴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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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하반기에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통한 스웨덴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선언은 매우 강한 의지 표명이었고 리우회의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 진 것이

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사회복지 국가로서 스웨

덴 모델(1930년대에 수립)’을 통해 사회 및 경제적 측면을 상당히 달성했기 때문이

다. 또한 1990년 상반기의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개혁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는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이미 환경적 현대화가 경제를 향상시킨

다는 정치적 신념이 형성된 때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상적인 성과는 15개 장기 환

경질 목표 채택과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

다.

2002년에는 스웨덴은 환경부가 주축이 되고 모든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8개 분야 - 

미래환경, 기후변화, 인구 및 공중보건, 사회통합․복지․안전, 고용․교육,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경쟁력, 지역발전 및 지역여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계획개발 - 에 대

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스웨덴의 2002년 전략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가을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협의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Sweden 

Ministry of Environment, 2002; Swanson, Darren and Pinte ́r, La ́szló et al., 

2004).

그 후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 논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전략이 보다 보완․발전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약 2000여명의 이해관계자들 즉, 지방

의회, 정부기관, 시민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3년에 국가지속가

능발전전략평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존의 전략에서 정했던 목표들을 상향조정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수정․발전시켜 2004년에 ‘지

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위한 전략(the Swedish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을 만들었다. 2004년 전략에 

대한 평가는 2006년에 다시 이루어 질 것이다(Sweden Ministry of Environment, 

2004).

나. 지속가능한 발전 전담기구

스웨덴은 2003년 12월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정기구(Co-ordination Un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총리실 산하에 특별조직으로 처음 설치하였다. 

이 조정기구는 중앙 부처 및 국제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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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개발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림 II-4] 스웨덴 지속가능발전부 조직구조

자료: Sweden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그 후 스웨덴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기존의 환경부를 없애고, 2005년 1

월 지속가능발전부(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를 신설하였다. 지속가능

한 계획, 주택, 에너지, 기후, 환경질의 목표수준, 환경 및 보건, 화학물질, 생태순환, 

물 및 해양, 자연보전 및 생물다양성, 환경법, EU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한 업무를 

지속가능발전담당 장관(지속가능발전부를 대표함)과 환경담당 장관이 각각 분담하

여 맡고 있다. 전자는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주택 및 건축, 지속가능한 계획, 배

출거래 등을, 후자는 환경질의 목표수준, 화학물질 및 생태순환, 환경 및 보건, 기후

정책, 수계 및 해양, 자연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 등을 책임지고 있다(Sweden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지속가능발전부는 정부부처의 하나이지만 총리실, 9개 정부부처 그리고 부처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는 행정업무실(an Office of Administrative Affairs)의 협력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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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운영되고 있다(Sweden Ministry of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다행

히 스웨덴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부처들의 독립성이 강하지 않고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정부부처와는 별도로 환경자문위원회 MVB(Miljo ̈va ̊rdsberedningen (Swedish 

Environmental Advisory Council))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1968년 스웨덴 왕이 

설치한 것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2001년 10월 

위원회가 새롭게 개편되었는데, 새로운 MVB에는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다(EEAC 홈페이지).

현재 MVB에는 사회 각 분야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위원들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환경담당 장관이 맡고 있다. MVB내에는 두 개의 분과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생태적 전환(ecological transition) 분과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분과로 1년에 5차례 회의를 갖는다. 회의일정 중 일부는 주어진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하고 나머지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관심분야에 대한 논의를 한다. 2005년 

12월까지는 교통과 어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에 MVB의 의견

을 제출해야 한다(EEA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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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년도 내용

1993 포스트 리오: ‘지구적 변화를 위한 과학적 위원회’ 설립(WBGU)

1996 연방정부의 환경정책보고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단계들’

1997
연방환경청 보고서 ‘지속가능한 독일 -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향

해’ 출간

1998
국회특별위원회 보고서 ‘사람과 환경의 보호: 지속가능성의 개념: 모

델에서 적용’

1998. 10
목표가 마련된 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2년 중반까지 마련하도록 결

정

2000. 7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과 그린 캐비넷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을 의회에서 결정

2001.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RNE)

2001. 10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 컨설팅: 인터넷 컨설팅

2002. 1 지속가능발전 초안에 대한 컨설팅

2002. 4 의회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승인

2004.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회 위원회 수립

2004. 1

대화 웹사이트 개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

를  2004년 가을까지 작성하기로 함, 첫 컨설팅은 1~2월에 열림

2004. 4 성과보고서에 대한 첫 번째 초안 마련

2004. 4~6 성과보고서에 대한 컨설팅
2004. 11 의회에서 성과보고서 채택 및 공식화

  자료: EEAC, 2005: 135.

[표 II-5] 독일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발달

독일은 1970년대부터 환경보호정책에 있어 두각을 나타낸 나라 중에 하나이다. 그

리고 제도적 실험을 포함해 환경적 통합을 위한 노력도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 하

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그 이후 정부에서 심화․발전되지는 못하였다.

독일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늦게 다루었는데, 독일 의회의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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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Enquete-Commission)가 사고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의회는 1998년 지속가능발

전전략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당시 연정을 구성하고 있던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당이 이러한 결정을 찬성하였고, 

1998년 정권교체후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정을 새로이 구성하면서 ‘연정합의서’에 

이러한 내용을 ‘연정합의문’에 실고 구체적 목표를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전략을  

2002년까지 마련하도록 하였다. 2년 뒤인 2000년, 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무차관위원회(State Secretary Committee)’와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전략들에 대해 자문을 담당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국내 다른 문제들이 시급하였던 관계로 위원회가 설치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

고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한 첫 번째 컨설팅보고서를 정부가 제출하기까지도 일년

이 조금 더 걸렸다. 그러나 컨설팅을 하고, 그것을 통해 초안을 수정․완료하는데 걸

린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의 독일 지속가능발전전략인 

‘독일의 전망(Perspectives for Germany)’은 그 다음 선거전날인 2002년 10월에 

승인되어 다음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독일의 전망’은 21개의 목표

와 지표8)를 통해 21세기 독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고, 에너지의 효

율적 이용, 이동성 보장, 건강한 생산, 인구변화의 조정, 구제도의 변화, 기업혁신 등

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전망’ 수립 후 2004년 지속가능성 발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첫 

평가가 이루어졌다. ‘2004 발전보고서(Progress Report 2004)’가 그것이다. 정부는 

매 2년마다 NSDS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NSDS에서 언급한 전략들이 목

표에 맞게 잘 이행되었으며 그 효과는 얼마 만큼인지를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이 정

책들이 너무 애매하고, 목표나 지표들이 지속가능성과 연계가 없는데다 측정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측정할 수도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독일의 전망’은 대체로 긍

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소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전략 집행과 그 진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8) 21개 지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보여주는 기본요소인 동시에 지속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21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및 원자재 생산, 6개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에너지 소비율, 

주택 및 교통에 쓰인 토지이용증가, 지정 동물종의 개체수, 공공재정 부채, 순자본형성비율, R&D 지출, 완전

한 교육을 받은 25살 청년 및 대학입학률, GDP, 교통원단위 및 철도화물비율, 유기농업 및 질소과잉사용 농

업 비율, 대기오염농도, 보건에 대한 만족, 범죄자 숫자, 고용율, (종일)보육시설, 남녀의 년소득비교, 수료하지 

못하고 떠나는 외국학교 학생들, 개발협력에 대한 지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EU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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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의미있는 업무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총리실의 주도적 역

할은 성공의 핵심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원회(RNE)도 크게 기여

했다. 하지만 정부와 총리실은 다른 정치적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러한 성공을 극대

화할 수도 있다. 정책분야에서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할 숙제이다.

나. 지속가능한 발전 전담기구

독일은 환경보전정책에 있어 선두국가 중 하나로 지속가능발전은 자문기구인 ‘지속

가능발전위원회(RNE, Rat fu ̈r Nachhaltige Entwicklug(the Germ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각료회의인 ‘그린 캐비넷(Green Cabinet)’에서 전담

하고 있다.

자문기구인 ‘독일지속가능발전위원회(RNE)’는 독일 연방정부가 2001년 4월 3년 기

한으로 설립하였으나 지금은 3년 연장되어 2007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RNE는 독

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탄소사용, 농업무역, 

지속가능한 소비, 기술이전, 산림 및 토지이용에 대해서 자문한다. 그리고 교육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디어나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RNE는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제안하는데, 현재 독

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중 등대사업(lighthouse projects)9)라고 이름 붙여진 사업들

이 RNE가 제안하여 채택된 것들이다. RNE의 의견은 아래 소개하는 ‘그린 캐비넷’이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RNE는 정책의 지속가능

성 목표가 계량적으로 명확히 정해지고, 지표 등을 통해 측정가능 하도록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EEAC 홈페이지).

자문 및 정책제안 이외의 RNE의 또 다른 주요한 역할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대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연방 캠페인(BIN, Citizens initiate 

Sustainability) 및 포럼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사회활동들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면서 지속가능

성의 의미에 대해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EEAC 홈페이지). 

2004년까지는 에너지효율성, 산림, 토지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등 4개의 분과가 있

었으나, 현재는 사회기업책임(Social Corporate Responsibility) 분과만 운영되고 

9) 이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오래된 건물의 철거 및 정비, 연방정

부재산의 에너지 효율화, 남쪽 국가들에 지속가능하고 분권화된 토지이용에 대한 지식이전, 지속가능한 소비

를 위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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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2006년 6월까지 여기서 작업한 권고사항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

지 업무들은 전문가들을 고용하거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

다. 의장 1명과 부의장 3명을 비롯하여 상업, 교통, 환경보호, 지자체, 외교, 종교, 노

동조합, 과학, 소비자보호, 식품 및 농업 등 각 분야의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총 19명

으로 구성되었다. 2~3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갖는다(EEAC 홈페이지; RNE 홈페이지).

‘녹색각료회의(Green Cabinet)’이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무차관 위원

회(the State Secretaries'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국가지속

가능발전의 총괄조직이다.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전략도 녹색각료회의가 주축이 되어 

수립하였고 모니터링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간 업무처리를 관리하

며, 연방각료회의(the Federal Cabinet)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총리실 정무차관

(Ministry of State at the Federal Chancellery)이 의장을 맡고, 외무부를 비롯해, 

재정, 노동 및 사회문제, 교육 및 연구, 소비자보호 및 농업, 보건, 환경, 교통, 경제, 

경제협력 및 개발부 정무차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EEAC 홈페이지; RNE 

홈페이지).

녹색각료회의는 부처간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사

실, 독일의 각 부처들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장관들의 권한도 강력하여, 다

양한 정책적 고려가 수반된 포괄적 접근방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총리실

에서 조정업무뿐만 아니라 정책방향을 정하고 관련 부처들에게 집행을 강요할 수 있

는 행정적․정치적 힘을 갖고 있어, 부처의 독립성은 수상의 지휘아래 구체화될 수 있

다.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전략 역시 이러한 총리실의 지휘아래 수행되고 있다

(EEAC, 2005).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총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철차들을 각 부처에 요구하고, 

각 부처들도 그에 적절히 응대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환경정책의 다른 형태

라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속가능발전전략이 환경정책의 또 다른 형태로 

인식되었다면, 환경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의 비판적 반응을 면할 수 없었을 것이

다. 그러나 독일은 지속가능발전을 환경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전반과 연관

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반기고 

있다. 환경부는 지속가능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고, 다른 부처들 역시 여

타 다른 부처의 입장을 고려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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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처별 조정 및 협력이 각료회의를 넘어 실무진들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논

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 네덜란드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NEPP1이 마련되었던 1980년대는 강력한 환경계획을 원했던 총리와 함께 기념적인 

시기이다10). 사회적 논의를 통하면서 민간영역은 결국 재활용, 에너지 절약 등 환경

관련 제도들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

기가 확산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이 통합인허가시스템(integrated 

permitting system)에 보인 관심 때문이다. 

1990~1994년은 통합적 접근에 대해 더욱 진전이 있었는데, NEPP2는 그러한 실천

을 위한 방법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했다. 사실 리오회의 자체는 네덜란드에서 큰 역

할을 하지 못했다. 네덜란드는 환경과 개발원조정책에 있어 스스로를 선두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국제협약들은 네덜란드를 크게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오히려 국제적 의제 및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가 조사하는

데 네덜란드가 영향을 미쳤다. UNCSD 네덜란드 대표단은 각 나라들이 지속가능발

전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1994~1998년 NEPP3는 기존 정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환경

부의 개입은 크지 않았다. 그래서 기업들은 NEPP4보다는 NEPP3를 더욱 선호한다. 

환경부는 1998년 이전까지는 산업부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1998~2002년에는 1997년 리오+5에서 요구한 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만드는데 성공

적이지 못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을 더 잘 통합하는데도 그러하였다

(EEAC. 2005). 우선 총리의 관심이 부족하였고 대다수의 중앙부처들도 관심이 부족

하였다. 환경부는 통합적이기보다는 분야별 접근방식을 더욱 선호하였다. 그래서 7

개 부처의 전략기획가들로 이루어진 비공식적 팀이 작성한 지속가능발전전략 초안

은 의회에서 거부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경부는 NEPP4를 네덜란드의 지속

가능발전전략으로 간주하였다. NEPP4는 2001년에 수립된 환경기본계획(NEPP4, 

10) 기독민주당과 사민당이 연정을 이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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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1984 제1차 통합 환경계획: ‘More than the sum of the parts’

1985 2010년까지의 전망보고서 ‘내일을 위한 보살핌’

1989

1차 국가환경계획(NEPP1)(기간 4년): 국가, 지방, 지역의 수직적 통

합환경계획을 개발, 농업, 교통, 산업 등 부문간 협력), 기업들의 자

발적 합의

1993 NEPP 2: 목표에 변화 없으나 집행방법 향상

1997
NEPP 3: 경제성장과 자원이용의 분리에 초점, 선거로 계획발표가 겹

쳐 미진

2001

NEPP 4: 에너지(경제부), 농업(농업부), 교통(교통부), 생물다양성(외

무부) 등 4개 주요영역에서 환경통합을 위한 시도로 ‘전이과정

(transition processes)’ 개념 도입, 2030년까지 달성목표 설정

2001/2002
환경부를 주축으로 부처간 프로젝트 팀이 정부정책 및 사회활동들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평가

2001. 3 

~2002. 4

총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for 

SD)’ 의장을 맡고, 환경부장관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정역할을 맡

음

2001. 7
‘지속가능발전대사(Ambassador for SD)’ 및 부처간 T/F(외무부)가 

WSSD 준비를 위해 만들어짐

2002.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전략틀 안에서의 정부정책 연구’ 의회에 

제출, 세 개 위원에 정부정책 및 사회활동검토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평가 하도록 함

2002. 6

선거: Balkenende 수상으로 당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책임을 주택․
공간․환경부에서 다시 맡음, 환경에 대한 책임은 차관(State 

Secretary)이 맡음

2002. 11
2002~2006년 환경정책에 대한 의회의 정책선언, 새로운 정치․경제

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NEP4의 부분들을 조정

2003. 1
WSSD선언에 기초하여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프로그램’ 승인, 

외무부가 준비한 전략의 국제기준 구성

2004. 7

‘지속가능발전 실천 프로그램’의 국내기준 승인

‘지속가능발전 실천 프로그램’의 국제기준 집행을 위해 부처간 T/F(외

무부) 재설립

 자료: EEAC, 2005: 207~8.

[표 II-6] 네덜란드 지속가능발전전략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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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orld - working towards sustainability?)으로 

전이과정(transition process) - 에너지(경제부), 농업(농업부), 교통(교통부), 생물

다양성(외무부)의 환경적 통합 정책 - 을 도입하면서 사회적․경제적 측면을 통합적

으로 다루려는 노력이 담겨있다. 

NEPP4 이후에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들 -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부처별 지속가능발전사업 그룹(inter-ministerial project group),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정팀(Steering Group for SD) - 이 있었으나 2002년 보수당집권을 비롯해 

정치적 변동11)으로 기존 정권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전략을 세우지 않고 NEPP412)는 지속가능발전전략으로 간주되게 

되었다(EEAC, 2005).

환경부에서는 2003년 12월 전이과정(Transition Processes)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

서를 작성하였고, 외무부에서도 2003년 12월 첫 보고서를 같은 해 12월에 발표하였

다. 그리고 CPO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와 지속가능대사 및 대외업무를 맡고 있는 

외무부가 2005년 말까지 지속가능발전 공동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평가로는 환경 및 보건 연구원(RIVM, the Research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Health)이 2004년 말에 발표한 것과 경제부에서 2004년 4월 

energy transition에 대한 보고서가 있다(EEAC, 2005). 

나. 지속가능한 발전 전담기구

네덜란드에는 지속가능발전만을 전담하고 있는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첫 번

째 이유는 네덜란드에 이미 지속가능성의 여러 주제를 다루는 자문기구들이 설치되

어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개혁이 있은 후 각 중앙부처들은 독립적 정책자문위원

회를 운영하고 있고, ‘분야별 위원회(sector council)’라고 불리는 위원회가 영역을 

넘나들며 여러 부처에 조언을 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위원회(Socio-economic 

council SER)가 사회영역과의 협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 내에 하부 조직으

로 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네덜란

드의 관심부족도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13) 지속가능발전

11) 2002년 선거이후 보수당인 List Pin Fortuyn(LPF)의 승리 및 LPF총수의 암살사건은 사민당과 기독교민주

당의 연정에 변화를 가져왔다.

12) NEP4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문화, 개인주의, 고령층 등의 배경 속에서도 사회

의 결속력 유지하며,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지식, 기후, 물, 생물

다양성 등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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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담하지는 않지만 전담기구를 대신할 만한 위원회로는 SER, VROM-Raad, 

RMNO 등이 있다(EEAC, 2005; EEAC 홈페이지). 

SER(Social-economic Council)은 이해관계자들 33명 - 기업인연합회, 노동조합, 

정부에서 11명, 경제, 사회 환경분야 전문가들 22명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각 

영역을 대변하기엔 역부족이지만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에는 환경단체들을 참여시

키고 있다(EEAC 홈페이지).

VROM-Raad(Raad voor de volkshuisvesting, de ruimtelijke ordening en het 

milieubeheer(The Netherlands Council for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환경위원회(the Council for the 

Environment)’와 ‘주택 및 공간계획 위원회(the Council for Housing and the 

Council for Spatial Planning)’를 통합하여 1997년 1월 설치된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기 보다는 거주공간의 삶의 질과 관련한 

정책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정부 및 의회에 자문하는 일을 맡았다.  20명의 위원들

은 대부분 도시․공간계획 전문가가 대부분이며 환경법 및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전

문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EEAC 홈페이지).

이 위원회는 자문기구 기본법(the Framework Act Advisory Bodies)과 주택․공간

계획 및 환경 위원회 법(VROM-Raad Act)에 근거한다. 주택․공간계획 및 환경 위원

회 법 시행령(explanatory memorandum)에서는 VROM-Raad가 자문하는 영역을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과정의 변화 및 네덜란드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관계 발전, 경제와 생태계의 상호관계, 정책수단 및 개념 등 4개

의 영역으로 제한시키고 있다(EEAC 홈페이지).

1981년에 설치된 ‘공간계획, 자연 및 환경연구 자문위원회’(RMNO, Raad voor 

Ruimtelijk, Milieu- en Natuuronderzoek(the Advisory council for Research on 

Spatial Planning, Nature and the Environment))는 분야별 위원회(Sectoral 

Council)라고도 불리는데 환경문제, 공간계획, 자연보호 및 경관보전 등 각 영역 연

구에 대한 정부질의에 자문을 한다.  이외에 건강, 농업 및 개발보조와 관련한 위원

회들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13) 1999년, ‘지속가능발전 연구원(NIDO, 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설치되었다가 

2004년 12월에 해체되었다. NIDO는 민간, 정부, NGO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계획하였다.



40

이들 위원회는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느 위원회도 이해관계자집단이 

위원회결정사항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위원회들은 지속가능성을 다루기는 하되, 각 위원회의 담당주제에 국한되어 있어 일

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전담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EEAC, 

2005).

독립적 자문기구 이외에 각 부처별 정책조정기구로 환경부장관이 의장을 맡는 지속

가능발전 프로젝트 팀(SD Project Group)과 총리가 의장으로 맡는 조정팀(Steering 

Group)이 2001년에서 2002년에 사이에 운영되었다. 전자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전

략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 졌다. 2002년 초까지 정부정책 및 사회활동들의 지속가능

성 평가를 수행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전략 초안을 작성하려 했다. 그러나 정

권말기가 되면서 지속가능전략은 채택되지 못했다. 조정팀은 내각 내에 설치된 별도

의 독립기구였으나,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해체되었다(EEAC, 2005; EEAC 홈페이

지).

그 후 지속가능실천 프로그램을 만드는 책임은 각 부처별 국실장급 수준에서 이루어

지게 되었다. CPO(Contact Persons Groups)가 만들어 졌는데 환경부장관이 의장

을 맡고 경제부, 교통부, 농업부 외교부 등 4개 부처의 국실장들이 3주 마다 정기적 

회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은 NEPP 4의 전이과정

(Transition Process, 아래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참조)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아

니어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두 회의의 연관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같은 시기에 외무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대사’라는 자리와 지속가능발전 부처별 기

획팀을 2001년에 만들었다. 이 것은 WSSD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전략

과 관련한 대외적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담당자들 

역시 앞서 언급한 CPO 담당자들이 아니어서 연관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두 기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외 및 대내 업무를 균형있게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EEAC, 2005).

5) 일본

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일본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두 가지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나는 199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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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만들어진 ‘의제 21 실천계획(the National Agenda 21 Action Plan)’이고 다른 

하나는 이듬해인 1994년 12월에 제정된 ‘환경기본법’에 기초한 ‘환경정책기본계획

(the Basic Environment Plan)’이다(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환경기본법은 일본 환경정책의 네 가지 목적(① 친환경적으로 자원을 순환시키는 사

회경제체제 건설, ② 인간과 야생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공존,  ③ 자연보호에 사회 모

든 사람의 참여, ④ 국제적 협력활동 증진)과 세 가지 기본 원칙(① 환경적 축복의 

계승, ② 환경에 부담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건설, ③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

제협력)을 명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와 시장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제시

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계획(the Basic Environment Plan)'을 수립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계획이 잘 이행되었는지 '중앙환경위원회(the Central Environmental 

Council)'에서 감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첫 평가가 있었다(일본 환

경성 홈페이지).

‘의제 21 실천계획’은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들을 담고 있다. 사회

경제적 측면, 발전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주요집단의 역할 강화, 실천수단 등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진 이 계획은 일본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결정구

조, 문제해결능력, 주요참여집단, 재정, 지역 및 국제적 협력 등 차원에서 일본의 현

재 상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나. 지속가능한 발전 전담기구

일본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일본지속가능발전위원회

(JCSD, the Japa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장관위원회(Council of Ministers for Global Environment Conservation)’가 설치

되어 있다. JCSD는 1996년 7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

구가 높아지면서 만들어졌다. JCSD에는 정부, 기업, 시민단체를 각각 대표하는 세 

명의 의장이 있고 위원으로 각 부처 장관, 기업, 비영리단체, 지방자체 등 약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1996년에서 2002년까지가 1기였고,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post-WSSD를 준비하면서 JCSD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는 시기였다. 이때 이루어

진 JCSD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JCSD운영에 대한 틀을 만들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험운영이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새로운 형태의 JCSD

가 만들어질 것이다(PCSD, 200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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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SD의 주요한 임무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문제에 대해 새

로운 정책과 대안적 시각을 제공하며, 사회 각 분야의 가치관 차이를 인지하고 신뢰

를 쌓을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구들과 연계하

여 공통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JCSD는 기업과 정

부와 함께 시민단체가 정책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 

2001년부터 매달 정기적인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내외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한 의견교환의 기회를 늘려가고 있으며, 대학과 합동정책연구를 하기도 한다. 

‘일본 보고서(Japan Report)’를 발간하여 각 분야별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일본의 과

거 및 현재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일본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노력과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PCSD, 2005h).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장관위원회’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지구환경보전과 관련된 장

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

구환경보전을 위한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안들을 개발한다(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6)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국가지속발전위원회(PCSD, the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설치하여 경제․환경․형평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힘 있고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CSD는 연방자문위원회법(the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에 근거하여 

1993년 6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운영되었다. 두 명의 의장과 24명의 위원으로 구

성된 PCSD에는 기후변화 기획팀, 환경관리 추진팀, 국제업무 기획팀, 도시 및 농촌

전략 기획팀 등 4개의 분과가 설치되어 있었다(US PCSD 홈페이지). 

다양한 이해를 조율하고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혁신적인 경제․환경․사회 정

책 및 전략 개발하며,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육성시

키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PCSD의 주요임무였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수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도 했다(US PCSD 홈페이지).

PSCD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목표로 건강과 환경, 경

제적 번영, 형평성, 자연보호, 개인 및 조직의 책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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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안정, 국제적 책임, 평등한 교육의 기회 등 10가지를 설정하고 노력했다(US 

PCSD 홈페이지).

7) 프랑스

프랑스 CDFF(Commission Franc̘aise du Développment Durable(French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독립적인 자문기구로서 리우선언에 

따라 1993년 3월 설립되었다. 주요한 임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에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을 제공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부터, CFDD는 사전예방의 원칙, 농업, 특허자격, 에너지, 기후, 생명공학, 문화 

등 7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position papers)를 발간하고 있다. 7가지 영역 모두

에서 CFDD는 시민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지지

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기술평가를 위한 협의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하거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과학연구의 목적에 대한 반성 및 숙고를 촉구하는 것

이다. 그리하여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민회의를 열고 대화의 창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워크샵 및 컨

퍼런스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 오히려 간과할 수 있

는 상식을 바탕으로 응집력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14). 그리고 

그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이 CFDD의 생각이다(EEAC 홈페이지).

CFDD는 전문가들보다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지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

다 보편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노력의 반영이다. 경제분야, 지역대표, 정부, 비정부

기구 등을 대표하는 자질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된다. CFDD는 23명으로 구성되었

는데 20명은 3년마다 수상이 임명하며, 나머지 3명 -  UN SDC 대표, 부처별 온실

가스 문제를 담당하는 대표, 일반계획을 담당하는 위원장 - 은 법에 근거하여 임명

된다. 이들은 1년에 10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EEAC 홈페이지).

2002년 12월 기존의 CFDD는 해체되고 2003년 1월 CNDD(Conseil National du 

14) CFDD는 공공기관이 복잡한 주제를 다룰 때 교육받은 시민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 퍼런스에서 다

루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은 없지만 문제에 대한 깊은 지식과 신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참

여시키도록 권고한다. 2002년 2월 ‘기후변화와 시민의식(Climate Change and Citizenship)’ 시민 컨퍼런스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 시민들을 성별, 나이, 거주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모집한 후, 주말동안 2회에 

걸쳐 주어진 주제가 갖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교육을 받게 한다. 교육을 마친 후 시민패널들이 논의하고 싶은 

세부 주제를 선정하고 토론(public debate)의 종류도 정한다. 이 과정 내내 심리사회학자가 16명의 행동들을 

조정해준다. 공식 토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독립성은 엄격하게 보장된다. 그리고 그 토론을 이끌고 자

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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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pment Durable(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새롭

게 만들어 졌다. 이전과 같이 총리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자문을 요

청하는데 관련 주제 법령초안 등을 작성하기도 한다. 또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자

문이 아니라, CNDD가 먼저 의견을 내기도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CFDD때와 마찬

가지로 3년이지만 위원의 수는 크게 늘어 90명이 되었다. 이들은 ① 지방정부, ② 

산업 및 경제분야, ③ 자원봉사단체, 비정부단체, 소비자 연합, ④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의 전문가 등 이다(EEAC 홈페이지).

CNDD의 업무는 계획팀(plenary assembly)과 집행팀(working group)에서 수행한

다. 전자는 주로 정보수집, 초기의 논의 및 집행팀이 내린 결론에 대한 논의, 위원들 

및 장관들 사이의 논의를 돕는 일을 한다. 집행팀은 CNDD 위원과 위원이 아닌 이들

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인력구성은 주제와 업무과정에 따라 다르다. 논의의 진척

사항에 따라 조직구성도 유동적이다. CNDD는 년 1회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EEAC 홈페이지).

2. 주요유형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담기구들의 경향을 정리하면 거버넌스

성격의 지속가능발전관련 위원회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거버넌스 조직과 함께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부처간 정책조정기구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거버넌스 조직

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담하는 중앙부처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

누어 볼 수 있다([표 II-5] 참고).

우선 거버넌스 조직들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각 영역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

어 주어진 안건에 각 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특

히,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단순히 의견 수렴의 장으로서만이 아

니라 세 영역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주어진 정책에 대해 단

순히 양보하고 양해를 구하는 영합게임(zero sum game)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행

위자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정합게임(positive-sum game)을 만드는 곳으

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유재원․소순창. 2005). 프랑스의 CFDD에서 보

여주듯 다양한 시민들이 전문가들이나 특정한 이해집단에게 오히려 부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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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단점 해당국가

거버넌스 조직

․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정책과정에 기여,

합의 내용이 단순히 참고의견에

그칠 우려가 있음

일본, (미국)

거버넌스 조직

+ 정책조정기구

(그린 캐비넷)

․ 각 부처별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이행하는

것은 부처를 총괄적으로 조율하고

강제하는 총리의 역량에 달려있음

․ 자문기구를 통해

정부․기업․시민의 의견을 수렴함

영국, 네덜란드,

독일

거버넌스 조직

+ 중앙부처

․ 상대적으로 중앙부처의 힘이 크고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앙부처 전체의 전면적인

개편을 필요로 함

․ 자문기구를 통해

정부․기업․시민의 의견을 수렴함

스웨덴, 프랑스

[표 II-7] 유형별 지속가능발전 전담기구 운영방식

상식을 바탕으로 밀도 있고 응집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단순한 자문기구의 성격을 띄는 거버넌스 조직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세 영역이 협의한 내용이 하나의 참고의견 이상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

다. 각 부처별로 지향하는 바가 달라 정책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

에 의결기능의 필요하게 된다. 그린 캐비넷 등과 같은 정책조정기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담하는 중앙기구는 이러한 의결기능을 보완해주고, 정부 내에서 정부정책

의 지속가능성을 검토․조율한다는 데서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협치기구인 ‘지속위’는 순수 민간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물론 일부 정책수립과정상의 조언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정책평가과정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적인 추진주체

(예를 들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등)는 ‘그린각료회의’를 비롯한 행정부처이

다. 하지만 협치기구가 반드시 자문기구이어야 한다는 논리적인 연관성이 미약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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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검토 사례에서 이러한 연관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검토 대상국

가들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서유럽국가들은 대부분 1970년대 환경운

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등 신사회운동15)의 물결을 겪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의식변

화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대부분의 요소들을 이미 자신들의 일상 정책에서 구

현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80년을 전후하여 서유럽국가에서는 환경운동, 평

화운동, 여성운동으로부터 진화한 ‘녹색당’이 출현하여 정치적 지형을 바꾸어 놓았

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녹색당이 사회당과 연합하여 정권을 직접 행사하였고 환

경, 양성평등, 참여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 하는데 성공하여 기존정당

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대결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환경, 복지, 참

여, 노동 등 ‘지속가능발전’의 대표적 가치들은 대의제 구조 하에서 정부 관료들도 

주체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따라서 서유럽 국가 거버넌스 조직들의 역할은 ‘감시’ 및 

‘독려’에 국한되어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속위의 성격 및 위상에 대한 논의는 정

책수립 및 집행의 주체인 정부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내면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15) 기존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인 노동운동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위해 서구사회에서 60년대, 70년대 시작된 반

전평화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을 ‘신’사회운동으로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Brand(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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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하여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구도완, 2005). 노태우 정부는 1992년 6월 ‘지구의 날’을 맞이

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선언문’을 발표하고 환경보전 우선의 정책 집행을 약속

하였고 경제5단체도 그 해 5월 ‘기업인 환경선언’을 통해 기업활동이 환경보전과 조

화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최소한 담론 차원에서는 기업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동의 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도 전국적인 환경운동단체들이 설립되어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 후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국가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관 파트너쉽에 기초를 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공감한 정부는 2000년 6월 ‘세계환경의 날’에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governance)의 성격을 지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지속위는 국내 지속가능발전의 논의에 있어 그 중심에 서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우

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실태를 살펴본 뒤 지속위와 정책수립 및 집행의 주체인 

중앙행정부처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다.

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실태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측

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결여 및 연대의식의 약화로 지

역간·계층간·이념간·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이 미흡하며 개발위주의 정책

으로 경제성정의 압력이 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열악하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PCSD, 2005c: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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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지수를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 실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대표적인 계량적 평가지표로는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16)’, ‘환경성과지수(EPI :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17)’가 있다. 본 지표들은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

능발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국가별 지속가능성 순위를 

나타내는데 주요한 도구(tool)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가. 환경지속성지수(ESI)

우리나라는 2005년 ESI평가 결과 146개국 중 122위로, 중국과 북한 및 중동국가 

등과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하였다.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면 종합평가점수는 2002년 평가결과에 비해 상승

(35.1점→43.0점)하였다. 환경위해 취약성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환경의 질, 환경

오염 부하량,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국제적 책임공유)에서는 상승하였으나, 환경위

위해분야는 2005년에 신규 추가된 자연자원관리와 자연재해취약성 지표의 반영으

로 하락하게 되었다.

분야
순위(점수)

변동
2002년 2005년

5개 분야 136위(35.1) 122위(43.0) ↑

환경의 질 140위(19.4) 137위(30.6) ↓

환경오염 부하량 138위(15.6) 146위(22.2) ↑

환경위해 취약성  21위(81.7)  67위(56.4) ↓

사회·제도적 대응능력  30위(58.6)  18위(74.8) ↑

국제적 책임공유 123위(35.1)  78위(53.7) ↑

[표 III-1] ESI 순위

16) 환경지속성지수(ESI)는 현재의 환경·사회·경제조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

량화·비교하는 국제평가지수이다. 평가요소는 5개 분야, 21개 지표, 67～76개 변수로 구성되어있다. ESI의 평가

목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계량화하여 국가별 비교에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환경부,「환경지속성지수(ESI) 제고대책(2005.8)」을 참조.

17) 환경성과지수(EPI)는 미국 예일·콜롬비아대학교 연구팀에서 작성한 국가별 지속가능성 지표이다. 이는 세계경

제포럼 연례 총회에서 발표되었다. 환경성과지수는 총 6개 분야 16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환경지

속성지수(ESI)구성변수(76개) 중 정책수행과 관련이 높은 변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PI

의 평가목표는 정부정책 등의 노력으로 환경관련 사안들이 개선된 정도를 계량화하여 국가별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SD,「2006 환경성과지수(EPI) 다보스포럼 발표 결과 보고(200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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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성과지수(EPI)

2006년도 우리나라의 EPI는 전체 133개국 가운데 42위로 평가되었다. 2006년도 

EPI평가는 2002년도의 평가기준('90년을 기준으로 '97년까지의 개선된 정도를 평

가)과는 달리 변수별로 일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취

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2006년 EPI지수는 총 6개 분야 중 상위권에 

속한 환경보건분야에 높은 점수비중을 부여하여 국가별 순위가 상승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성과지수의 향상을 위해 에너지효율성 제고, 저탄소형 산업구조

로의 개편,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자원관리의 정책을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2006년 EPI 평가결과 순위

(133개국)
42위

환경보건분야  33위(93.5점)

에너지분야  88위(68.1점)

생물다양성분야  96위(39.4점)

대기질분야  93위(47.1점)

수자원분야  70위(90.7점)

자연자원분야 123위(39.0점)

[표 III-2] EPI 순위

다. 기타 지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과 국제개발연구센터(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er)의 자연생태계복지지수(EWI : Ecosystem Wellbeing Index)평가

에서는 180개국 중 161위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건강, 인구, 재산, 지식, 문

화, 공동체, 형평성 등을 평가하는 인간복지지수(HWI : Human Wellbeing Index)에

서는 180개국 중 27위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사회

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한 자연생태계에 대한 훼

손과 압력이 매우 큰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다(PCSD, 2003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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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실태18)

가. 경제분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OECD 국가중 GDP 9

위, 1인당 GDP 23위, 노동생산성 2위이며, R&D 투자비중 6위, 연구종사인력 14위

이고 조세수입 28위, 근로자 1인당 세 부담 29위 등으로 나타났다(OECD, 2006).

경제·산업지표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은 외환위기에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의 경우 변동은 있었으나 

그 범위가 크지 않으며 또한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래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 22.5%에서 2004년에는 5%대로 하락하였

으며, 90년대의 ‘국내총투자율’은 35%이상을 유지하였으나, 98년 경제위기 이후 

30% 이하로 하락하였다. 

나. 사회분야

노동, 농민, 환경 등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이 확산되고 장기화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미흡하다. 이는 경제

의 총량적 규모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한 분배와 기회의 평등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어 사회적 연대와 신뢰회복을 통한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기반

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발전지표에서는 빈곤문제, 소득불평등 및 남녀양성평등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

고 있다. 빈곤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 현재 전체

인구의 3.0%인 1백42만명으로, 1990년대 초 5%에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5년 현재 0.31로 IMF 경제위기전에 기록했

던 0.28에 비하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이다. 여성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50%를 상회하였다. 여성의 공직진출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2003년 여성 공무원 비율도 34%에 달하고 있지만, 고급(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8.3%에 불과하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02년 인간개발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index)는 평가대상 66

18) PCSD, 2005c:16; PCSD, 2003d:2-5 에서 재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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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중에서 61위로 평가되었다.

다. 환경분야

환경측면에서 본다면 급속 경제성장 정책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압력이 수용력 범위

를 넘어서서 국토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갈등이 확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3년 현재 세계 9위이며 그 증

가율은 세계 제1위이다. 2004년 서울의 대기 중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각

각 61µg/m3과 0.037ppm에 달해 파리(2001년)나 동경(2000년)의 22/40µg/m3과 

0.022/0.027ppm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환경부, 2005b).

높은 인구밀도, 집약적인 토지이용, 과도한 도시 및 수도권 집중, 도로 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으로 인해 환경부하가 높은 수준으로 환경 지속가

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는 있으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미흡으

로 대기 및 수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하고 자연환경도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 친환경 

기술개발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지체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CSD, 2005c: 16).

2. 중앙행정부처

1) 추진 현황

중앙행정부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발전모델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자신의 최

상위 정책목표로 내세우는 환경부를 제외하더라도,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와 같은 

개발 부처에서도 지속가능성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부처의 정책 목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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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주무부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추진현황

환경부19)

(환경부 전부서)

․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한 환경정책방향 설정

-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자연환경 보전

- 지속가능한 물·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 환경과 경제·사회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 생태계 이용방안 도출

- 개발과 조화된 국토환경 보전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의 정착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부서별 정책 추진

-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환경적 지속가능성 통합,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의 양

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 제시

- 사회 전 분야의 환경친화적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국가환경종합계획

('06～'15)」를 수립,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단계별 대책 제

시를 통하여 공간적 국토환경보전계획을 마련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지역환경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환경교육의 틀 마

련

․ 지방의제21의 제도화를 통하여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함으

로써 지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추진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로 이끌어 가면서 지방 

거버넌스 구축 방안 마련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에너지관리과)

․ 경제성장과 환경 그리고 에너지안보를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에 에너지·자원정

책의 기본방향 설정

- 범국가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외 자원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친환경경제로의 이행기반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 에너지절약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코자 에너지 효율적 활용에 관

심을 가지고 그에 따라 정책방안 강구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20)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

한 구체적인 법적·정책적 방향 제시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

부 국토정책팀)

․ 「1차 ~ 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의 방향 제

시21)

․ 「지속가능한 도시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특성 있는 도시조성을 유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과)

․ 「의제21」이후 해양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양의 지속가능

한 이용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연안이용과 보전 정책 추진

농림부

․ 「친환경농업육성법」22)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

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

문화관광부

(관광자원과)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문화조성 및 사회적 협력에 기초한 합리적 이용

개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속가능 관광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체

계 확립, 지속가능한 관광활동 유도 등의 정책 개발

산림청

(숲가꾸기팀)

․ 「산림기본법」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2005.8.4, 법률7678호)」제정23)

[표 III-3]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추진현황

19) 환경부,「환경백서(2005)」

∙환경부의 경우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전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정책수행관련해서 ①환경관계법령의 제정 등 지속가능발전에 입각한 환경



53

2) 추진상의 문제점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에 불과해 부처의 다른 정책목표와 

충돌하는 경우 관철되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분

야이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모든 특성

을 만족하는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국산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원구성의 다변화를 가능케 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

가스 배출 측면에서 화석에너지에 비해 우수한 에너지원이다. 또 원자력에너지가 안

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산업자원부는 제도개선 및 다양한 재정적 지

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1차 에너지소비 중 신·재

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현재 0.7%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으며, 

2011년 목표치인 5%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자원부의 정책목표이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정책

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는 2005년에서야 팀에서 과

로 격상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원자력관련 국 소속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에너지정책보다는 원자력정책의 부차적인 요소로 해석되고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 선진국에 비해 보조·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관리를 위한 행정기본체계 수립, ②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거한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규제

기준의 설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③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협력 수행 등

이다(김번웅, 2004:207)

20)「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전문개정 2004.12.31, 법률 7284호) 제1조의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2005, 건설교통부)에서 제5장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는

①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훼손된 환경을 복원·정비하는 동시에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려를

강화, ②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③각종 재해로부터 예방적·통합적 국

가방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토환경의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22)「친환경육성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59호)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

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3)「산림기본법」(제정 2001.5.24, 법률 6477호)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대해 산림의 생태

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증진을 통하여 현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사회적·경제적·생태

적·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2005.8.4), 법률 7678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

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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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보전을 위해서만 2005년 약 5조원을 지출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신·재

생에너지 지원금액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제2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2003~2012)」상 2005/2006년 신·재생에너지관련 예산계획액은 

4500/6600억원이나 실제 편성액은 3200/4100억원에 불과하다(이창훈, 2005). 

교통정책의 경우에도 건설교통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등의 제정을 통해 교통시설

간의 “효율적인” 수송 분담을 추구하고 있지만 도로위주로 투자가 집중되어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부터 2004년까지 고속도로총연장은 

324%, 일반도로총연장은 139% 증가하였으나 철도총연장은 오히려 2% 감소하였다. 

이는 고속전철을 제외하면, 도로위주로 신규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인데, 지난 10년

간 교통시설투자 중 도로는 61.3%, 철도는 14.6%를 차지하였다(PCSD, 2006b). 도

로위주의 투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건설교통부의 교통정책에 기인한다. 

환경성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다른 요소들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따라서 에너

지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아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철도는 건설교통부

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다(김준순 외, 2002).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성 및 그 일부 구성요소들은 개별부처의 정책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나, 다른 정책목표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낮아 부처 정책을 각

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부처조직상에서도 나타나는데, 개별 부처 

차원에서 부처의 정책 및 부처내의 활동(출장, 사무실 운영 등)을 지속가능성차원에

서 평가하고 조정하는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다. 지속위는 

정부 부처간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상이한 개념인식 및 불확실성을 종식시

키고, 나아가 부처간 상호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부처

별 지속가능발전 부서(혹은 팀제 운영)의 설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연구소위를 발

족시키고 2004년 부처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의 참석 모든 부처는 이러한 조직신설

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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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참가현황 주요회의 내용

2004.7.16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설치방안 연구소위

․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또는 TFT설치 필요성 및 방안

- 건교부 : 2004년 2월 기획단을 구성, 노사갈등 및 다양한 분

야의 갈등업무를 조율·보고하는 업무를 수행 중

- 복지부·해수부·산자부 : 별도의 부서설치보다는 현행체제를 유

지, 가장 관련이 많은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 농림부 : 별도의 지속가능발전부서 설치에 반대, 현재와 같은 

사안별 해당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바람직하다는 입장

- 환경부 : TFT로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추진에 부적합, 새로운 

부서설치 제안에 앞서 현황 및 문제점, 지속위와의 협의 총괄

창구 개설에 이어 부서설치검토 등 단계적인 접근방안 제시 

필요하다고 언급

- 지속위 연구소위 : 금번 지속가능발전부서 설치제안 과정에서 

산자부가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위”를 모델로 고려, WSSD

후속업무의 중요성 및 지속가능발전과 갈등조정업무의 분리를 

강조

2004.7.29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설치방안 연구소위

․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 설치방안(안)

- 각 부서에서 환경관련 부서들이 설치된 후 환경행정에 부정적

인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 발생방지 대책, 부처별 정책에 

지속가능성의 부재에 대한 검토, 부서설치를 법·대통령지시·위

원장 설득 등 다양한 방법 중 적절한 방안인지 추진체계에 대

한 장·단점 비교

- 부처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및 입장에 혼선이 존재,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의 기본철학과 미래지향적 방

향설정 자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판단됨. 따

라서 구체적인 국정 아이템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함.

자료: ‘회의록’ 참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지속위 홈페이지(www.pcsd.go.kr)

[표 III-4] 지속가능발전부서 설치관련 지속위 회의

또 부처의 개별정책들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상위 부서도 정부 내에 존

재하지 않으며, 뒤에 상술하겠지만 WSSD 후속조치의 추진체계에 대한 환경부, 

PCSD, 국무조정실 간의 논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총괄 책임을 

사양하였다. 정책평가과정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지 않다. 현재 정

부는 행정부처의 정책 수립 및 집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수의 평가제도를 운

영 중에 있고 평과결과는 정책, 예산, 성과급, 인사 등에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평가제도의 난립으로 중복평가에 의한 피평가기관의 업무부담의 가중되

고 있고, 총리실 등 평가주관기관별로 직접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평가의 효과성

에 한계가 있으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종합평가 부족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이 미

흡한 상황이다(제갈돈, 2005). 참여정부는 이에 따라 통합평가, 자체평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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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평가제도의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개선될 평가제도에서도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추진 현황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정부는 2000년 8월 5일「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을 제정·

공포하고, 본 규정에 의거하여 2000년 9월 20일에 제1기 지속위가 출범하였다.  지

속위는 위의 규정(2003.11.11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

․ 물·에너지 대책 등 주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

․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국내 이행대책 및 대응전략

․ 세계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수립 및 시행

․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국가 주요정책 수립 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2002년 10월에는 2년간의 제1기 위원회 운영성과 및 그 동안의 추진경험을 바탕으

로 사회·경제부문의 환경성 제고를 위한 기능을 강화한 제2기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참여정부에 들어선 이후 물·에너지정책·갈등관리정책 기능이 강화된 제3기 위원회가 

출범되어 현재는 제4기 위원회의 구성 중에 있다. 갈등관리가 제3기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부각된 것은 권위주의시대에서 참여와 민주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가치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에 핵심관건으로 간주되었기 때문

이다.

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지속위는 총 77명 이하의 지역대표와 직능대표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위원장,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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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비서관, 전문위원회 간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정책

분야별 자문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를 위하여 5개 전문위원회(사회·환경·건강, 갈등

관리정책, 물·국토·자연, 에너지·산업, 대외협력·교육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해 6개 팀으로 구성된 기획운영실이 있다.

[그림 III-1]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도

구분 주요기능 구성

본위원회
․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및 갈등관련 과제에 

대한 상원적·배심원적 기능

76명

(지역대표 48명, 

직능대표 28명)

운영위원회 ․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19명

전문위원회

(5개)
․ 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 소위원회 구성·운영 전문위별 30명

[표 III-5]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본위원회는 앞에서 언급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갈등관련 과제에 대한 상

원적·배심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은 지역별, 직능별, 연령별, 성별 

균형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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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기능

사회·환경·건강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및 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

․ 환경·건강분야 주요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 빈곤, 인구, 여성, 청소년, 복지 등 사회분야의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및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정책

․ 지속가능 사회구현과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관련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및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물·국토·자연

․ 지속가능한 물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자문

․ 환경친화적 자원절약형 국토 자연환경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자문

․ 연안개발 및 해양관리에 관한 정책자문

․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및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에너지·산업

․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자문

․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정책자문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정책자문

․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및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교육

․ WSSD 후속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LCSD, 지방의제)

․ 학교, 사회 등 각 분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홍보

․ 관련 국가주요정책의 사전검토 및 기타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표 III-6] 5개 전문위원회별 주요 업무 분야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성과(각 기수별 활동현황)24)

① 제1기 위원회(2000.9.20~2002.9.19) 운영성과

제1기 위원회는 주로 ①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국토이용, ②자원관리 등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 설정 및 

계획의 수립, ③의제21 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④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환경협

24) 각 기수별 지속위의 주요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및 평가 보고서(2005)」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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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국내이행대책 및 대응전략에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정책제안과 자문기능을 수

행하였다. 1기 위원회 임기 중 총 23회의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본 위원회 상정안건 및 분과위 검토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차 본

회의에서 의결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6개의 분과위원회(국토보

전, 수자원, 생태·보건, 에너지대책, 산업과 환경, 국제·지역협력)를 상설로 설치하였

으며, 2002년 9월에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준비를 위하여 

“WSSD실무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하였다. 

제1기 위원회에서는 ①정책자문추진(2002 WSSD대책 추진 기본회의,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검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검토, 비무장지대 보전방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의 발전적 개선방안,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지방의제21 추진제도화 방안, 

DMZ일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국가 에너지 기술전략 강화방안, 환경산업지원제

도 개선방안, 물관리체제 개선방안 마련 추진현황 등), ②정책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추진(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을 위하여 지향하여

야 할 국가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

요에 따라 2000년 12월 중장기 정책과제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 ③국가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강화(2002년 6월 사전검토대상 정책 및 계

획의 범위와 검토시기, 절차, 사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위원회 규정을 

개정, 사전검토기능을 강화), ④지방의제21 이행평가 및 보완방향 제시, ⑤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형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② 제2기 위원회(2002.10.4~2003.6.25) 운영성과

제2기 위원회는 제1기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인대

표를 위원장으로 하여 35인 이내의 위원(관계부처 장관급 당연직 위원 13명 포함)으

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산하에 운영협의회와 분과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기획조

정실을 설치하였다. 2002년 11월 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분과위원회 개편방안이 논

의되어 분과위원회 업무 간에 상호연계와 통합적 접근을 증진하고, 빈곤·여성·사회·

복지 등 사회경제분야 과제를 다룰 수 있도록 사회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종전 6개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국토·수자원, 경제·산업, 환경·생태, 사회)로 통합 조정

하였다. 아울러 각 분과위의 기능에 대한 종합조정 및 기획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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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됨에 따라 운영협의회가 위원회 전체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총괄·기획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기능을 확대하고, 분과위원장 외에 각 부처 실무위원 및 전

문가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였다. 

제2기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2002년 11월 5일 제1차 본회의 개최를 계기로 본격 가

동되기 시작하였으나,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위원회의 전면적인 기능개

편이 논의되면서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운영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정책검토 및「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의 전문개정(2003.6.25)을 통한 구조

개편 등을 주도하였다. ①정책자문 추진으로는 본위원회(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

립, WSSD이행계획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 및 국토수자원분과(도시유역 수문복원을 

위한 제도 도입방안,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지표 구축방안), 환경생태분과(토지이용 및 

환경규제 효율화방안, 생태도시 전환 및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경제산업분과(통합

적 접근을 통한 환경정책 합리화 방안,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체계 구축), 사회분

과(우리나라 ODA 정책의 발전방안, 고령화사회 인구·사회정책)별로 정책과제를 추

진하였다. 그리고 ②국가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실시(개발과 환경을 동

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국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는 2002년 6월 3일 개정 공

포된「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제11조에 의해 제도화된 것으로 2003년 6월까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4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였고, 관계부처

에서는 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정책으로 확정), ③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

육·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지방자치단체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원회의 활동내용,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정보동향, 전문가 기고 

등을 담은 소식지를 발행하여 배포,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중

앙공무원교육원, 국가 전문행정연수원 등 10개 교육기관에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

을 개설)을 추진하였다.

③ 제3기 위원회(2003.7.25~2005.12.15)의 운영성과

참여정부는 대통령자문기구인「국정과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역시 2003년 11월 11일「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개정을 통해 국정과제

위원회의 일원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부처 장관이 참석

하는 국정과제회의에서 위원회에서 준비한 정책보고서를 토론하고 여기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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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관련부처에 전달 및 집행되는 체제 속으로 편입되었다. 

제3기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가 소홀하기 쉬운 중장기 국

가전략과제, 범부처적인 관련사항 또는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의제, 그리고 그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6대 로드맵 국정

과제(①갈등관리시스템구축, ②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적용, ③지속가능한 에너

지 및 산업정책 수립, ④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수립, ⑤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

리체계 구축, ⑥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와 그 하부과제인 16대 세부 추진과제를 선

정하여 추진하였다. 

6대 국정과제 추진결과 등을 토대로 임기 2년 동안에 총 8회의 국정과제회의(또는 

국정과제조정회의)보고와 총 4회의 서면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정책자문을 하였으

며, 대표적인 자문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연안과 해안의 지속가능한 이용,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사회적 갈등의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제3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자문안을 위원회 단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만들었다. 만들어진 자문안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또는 국정과제조정회의)에 상정되어 토론되

었으며, 토론 후의 결정사항은 대통령 지시사항의 형태로 관련부처에 시행토론 이관

하였다. 제3기 위원회는 보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1·2기 위원회보다는 위상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부처협의’라는 전제조건이 부과됨에 따라 오히려 활동은 ‘위축’되는 문제점도 보였

다(오성규, 2005 참조)

2) 추진상의 문제점

지속위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면서 드러났던 문제점은 크게 위상, 조직구성, 조직

운영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가. 위상 및 성격상의 한계

① 자문기구로서의 한계

지속위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하는 기관으로써 그 역할이 한정되어있다. 앞

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요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검토는 어디까지나 정책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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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적극성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집행에 대한 엄격한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아, 

글자 그대로 사전 자문에 불과하다”(조명래, 2003: 9). 따라서 정부의 관련부서들은 

지속위의 사전검토나 자문을 “불필요한 행정과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25) 또 부

처별 정책조정 시 각 정책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완결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검토·

제안된 조정이 형식적인 정책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PCSD, 2003c). 행정기

능과 준입법 및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행정위원

회’(예, 청소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26))와는 달리 지

속위는 자문위원회로써 이러한 집행기능을 수행할 없다.27) 

② 국정과제위원회로서의 한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제3기 지속위는 참여정부 들어 출범한 국정과제위원회로 출범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

다는 점이 1·2기 위원회보다는 위상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국정과제위원회로서의 절

차와 형식을 요구받아 위상은 강화됐으나 실제 활동은 오히려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오성규, 2005 참조).28) 제3기 위원회의 자체평가에서도 이 부분은 주요 문제

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PCSD, 2005c). 부문별 정책에 대한 대통령 보고사안에 대해 

일일이 부처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객

관적인 관점에서 행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

는 기능은 기존의 관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방안들을 제시해 대통령의 정

책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해당부처와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지속위의 새로운 관점은 희박해지고 해당 부처의 

이기주의와 현실론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 결국, 국무회의 프로세스와 다를 바가 없

게 된다. 

25) 이러한 구속력이 없는 사전검토자체도 검토기간이 짧아 거의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각종 개발현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오성규, 2005 참조). 정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개발현안들

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가운데서도 지속위는 물·에너지·교통 등 분야별 정책을 제시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

에 따라 지속위의 업무를 집중하다보니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6) 청소년기본법(법률7428호) : 제3장 청소년위원회(신설 2005.3.24),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7061호) :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법률7650호) : 제2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7) 행정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규정이며, 자문위원회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

4조의 부속기관 조항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이다. 한국행정연구원(2002:147) 참조.

28) 위상강화의 경우도 사회갈등 조정기능이 추가되어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위상강화가 이루어졌을 뿐, 

기존 1·2기의 활동에 따른 평가와 사회적 합의과정에서 도출된 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는 갈

등관리외 다른 영역에서는 강화된 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오성규,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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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구성에서 나타난 한계

① 전문위원회와 기획운영실간의 업무 혼선

제3기 지속위의 자체평가 보고서(PCSD, 2005c: 353~78)에 따르면 본위원회, 전문

위원회, 기획운영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아 위원회 조직운

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구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과제의 진행 

주체가 불명확해져 기획운영실에 의한 의제 도출 및 연구 추진이 많았으며, 전문위

원회의 제안내용 및 검토사항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

한 견해는 특히 개별 전문위윈회 위원들의 자체평가에서 강하게 제시되었다. 전문위

원회에서 다루어질 정책과제 및 현안문제에 대한 의제 설정은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

원회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해당 전문위원회의 참여 속에 연구·검토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위원장의 판단 또는 기획운영실의 필요에 따라 의제를 설정한 후 전

문위원회 또는 제3의 연구진에 관련 의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케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의 저하를 초래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배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기획운영실에서 전문위원회의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여 과제를 작성하거나 

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있어 전문위원회 고유 영역이 일부 침해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전문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 또는 기획운영실

에서 임의로 수정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등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들의 의욕

상실과 자괴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다고 주장되고 있다.

② 기획운영실 인력의업무 안정성 결여

기획운영실이 여러 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단기간(1년) 파견된 인력으로 구

성·운영됨에 따라 사회·환경팀장의 경우 3회 이상 교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지원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위원들과의 의사소통단절과 정보차단, 새로운 업무의 

개발 미흡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즉, 기획운영실이라는 업무

지원부서에서의 인력의 부정기적 이동은 업무의 지속성 단절 및 부처간 인력차출로 

인한 개인적 전문성에 따른 역량이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③ 본위원회의 미미한 역할

배심원제식 본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지역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하여 시작한 구성원 임용 정책은 실제로 예상하였던 점과는 달리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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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된 대부분의 본 위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지역

의 지속가능발전을 대표할만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는 형식은 갖추어졌으

나 내실이 없는 위원회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본 위원들의 참여율은 저조하

였으며 당초 기대했던 배심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결국, 실제 

지속위는 본위원회보다는 산하의 전문위원회·연구팀·기획운영실 중심으로 운영되었

으며 이는 가장 권위 있는 결정을 내리고 지속위의 운영방향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본위원회는 정작 부재하였던 것이다(오성규, 2005). 

④ 현장성 배제

제3기 위원회의 구성원 특징 은 각 분야별(물, 에너지, 교통 등)전문가집단으로 구성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장성이 부재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적인 정신이기

도 한 뉴 거버넌스에 어긋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전문성과 현장성이 공

존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할 지속위의 구

성이 전문성에 치우쳐서 기본 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오성규, 2005).

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서 나타난 한계

① 위원들의 관심 및 참여의식 부족

제3기 지속위의 2년간 사회·환경·건강전문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률은 평균 

51.4%(최고 79%, 최저 33%)로 나타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러한 저조한 참여율의 한 측면으로는 위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도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지역별 대표들의 참여가 제3기 지속위의 주요

한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대표들의 참여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

였다. 지역 위원들의 개별적 참여의지에만 의존하여 지역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적극성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 또한 회의의 

진행방법에 있어서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부합하는 화상회의 및 온라인회의를 통해 

다양한 회의방식 동원 및 설문을 이용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하였다.

② 전문위원회간의 의사소통 채널 부족

제3기의 국정과제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과제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또한 전문위

원회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과제가 부족하였던 까닭에 전문위원회간의 의사소통의 기



65

회 및 공론화 과정이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위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다.

③ 패러다임과 목표설정에 대한 공유 부족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보다는 지역의 대표

성이 중시됨으로써, 위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크고 새로운 패러

다임과 목표설정에 대한 공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위원회 운영에 일부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④ 업무과중으로 인한 위원회의 적극성 상실

보고서 작성 위원들은 모두 소속기관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위원회에 참

여하고 있어서 과중되는 업무로 인해 참여에 적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

였다. 핵심 전문연구위원들은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절차상 기본요건마저 갖

추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정부부처위원들은 보직이동이나 기타 이유

로, 시민사회단체 위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이유로 참여가 저조하여 이러한 이유로 

여타 전문위원들의 참여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⑤ 과제 추진과정 및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3기 전문위가 자체적으로 과제를 추진하는 경우는 미흡하였으며 과제 설정과정에

서도 참여위원들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참여의욕이 감쇄하는 현상도 있

었다. 국정과제 작성에 있어서 간혹 일관성이 결여되어 연구팀간에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촉급한 검토기간으로 타 위원회나 부처가 수행하는 중장기 과제 

중 정책전환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부처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과

제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되어 공론화가 부족하였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 운영기간동

안 많은 관련주제들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조가 미비하

여 전문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하는 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낮았

다. 그리고 운영측면에 있어서 전문위원회 산하 정책연구팀이 직접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크게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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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방안

1. 추진체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

1) 총괄추진기구에 대한 논의

WSSD(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이후 후속대책과 관련하여 누가 후속대책 추진의 총괄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부처간 

논의가 2002년 말부터 2003년 초까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국무조정실이 총괄하

는 방안이 유력하였으나 이후 국무총리실에 의한 관료적 행정조직에 의한 조직의 구

성 및 운영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의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온 지속위가 임무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29) 

날 짜 내    용

2002.11 ․ 환경부에서 지속위 및 국무총리실과 후속대책 1차 협의

2002.12

․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후속대책 총괄기능을 국무조정실(1안), 

지속위(2안), 특정부처(3안), 국무조정실 및 지속위 공동(4안) 수행하는 방안 등을 

중점 논의

- 국무조정실 총괄(제1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

2003.1
․ 환경부에서 지속위·국무총리실과 후속대책 2차 협의

- 국무총리실에서는 지속위 총괄(제2안)을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안

2003.3

․ 현재 WSSD 후속조치를 주관할 적절한 기구가 없는 상황으로 지속위가 잠정적으로 

역할수행을 하는데 대한 의견 수렴

- 지속위는 “WSSD소위원회”를 구성, WSSD이행계획에 따른 국가실천계획의 

지침서(가이드라인) 작업

[표 IV-1] WSSD 후속대책을 위한 논의 진행과정

29) 하지만 후속대책이 실제로는 수립·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위가 ‘주관’기능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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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회의명칭 회의내용

2002.

12.18

WSSD소위 

1차 회의

․ WSSD 이행계회에 대한 후속조치

- WSSD 소위원회가 후속조치의 수립 및 이행 참여, 종합적인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자문

- 정부에서 준비 중인 후속조치계획과 연동, 위원회 차원의 대책 병행

-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여 WSSD　소위원회에서는

① WSSD이행계획에 대한 국가실천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작성, 
정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해 각계의의견 수렴 및 조정결과 반영한 
최종보고서 작성

② 수립된 국가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평가방안 마련

2003.

1.7

WSSD소위 

2차 회의

․ WSSD이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PCSD의 입장

- WSSD국가준비위의 기능을 수행한 PCSD가 WSSD이행계획 과정에 
주도적 참여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① WSSD이행계획의 권고 사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지방정부 및 
주요단체의 참여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종합적인 
기능에 대해 현 PCSD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함.

- WSSD국가준비위원회의 기능을 WSSD국가이행위원회로 전환, 
WSSD이행계획 145조의 권장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

① 부처에 대한 총괄 및 심사분석기능을 가진 국무조정실 참여 및 
PCSD와의 협력 강화

② 중앙·지방정부 및 주요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WSSD가 지향하는 
Multi-stakeholder Dilogue 강화

③ 2005년까지 국가이행전략을 수립·완료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지속가능전략에 대한 계획수립 및 보고를 제도화 함

- 대통령인수위에 PCSD의 입장 전달

① WSSD 이행계획과 연계한 각 국가별 조치사항 수립의 필요성 및 
중요성 언급, “WSSD 국가이행위원회” 구성 제안, 위와 같은 
기능수행관련 PCSD의 주도적 역할수행의 적정성 제안

② 국무조정실 및 지방의제21, 시민사회계 등 주요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정 추진체계 및 기능을 구체화하여 PCSD로서의 역할 
수행

③ 지속가능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이행계획과 대비한 평가 및 
계획수립을 총괄 확정

④ 상기 제반 제안사항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WSSD이행소위가 "WSSD 국가이행위원회“ 구성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운영위에 제안한 후 발전적으로 해체

2003.

2.11

WSSD소위

3차 회의

․ WSSD 이행계획 후속조치에 대한 PCSD의 역할 관련

- 현재 PCSD 위상강화와 관련, 위원회의 역할과 입장을 시급히 
정리하고 인수위원회에도 전달

① WSSD이행계획 후속추진체계에서 PCSD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발제문의 내용을 현재 추진중인 “지속위 위상강화”소위에서 작성 
중인 자료에 적극반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②“WSSD국가이행위원회” 등 국가추진체계에 대한 제안은 
WSSD소위원회가 3월 말경 국가실천전략 지침서를 완성, 
운영협의회에 상정할 때 검토, PCSD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운영협의회에 함께 제출토록 함

[표 IV-2] 제1~3차 WSSD 이행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실무 소위원회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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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지속위의 소위원회에서 진행하였던 ”WSSD 이행계획 관련 논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WSSD이행계획 후속조치에 대하여 지속위에 대한 역할 강화 즉,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대한 첨병으로써의 역할 및 지속위의 위상강화(법·행정 

및 제도적 위상)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행정부처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한 논의

행정부처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특히 ‘녹색정부’라는 담론과 연계

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개별 정부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조명래(2002)는 ‘환경각료회의’와 ‘국가지속발전기획원’의 설치 운영을 주장하였

다. 지속가능발전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관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환경각료회의’를 구성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가지속발전

기획원은 과거 개발시대의 경제기획원의 위상을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과 업무를 구체적 사안별로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경우 지속위는 이 조

직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권해수·이종열(2002)도 ‘녹색장관회의’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된 지속위내에 지속위 위

원장이 주재하는 녹색장관회의를 구성하여, 각 정부 부처의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경우 환경부와 관련부처 간의 이견 또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는 것이다. 2003년 6월 지속위의 ‘국가 지속가능 발전전략 기본 구상 연구’에

서도 영국의 ‘환경내각위원회’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사회·환경정책간의 통합 의사

결정구조로서 ‘환경각료회의’의 신설 및 환경부를 지속가능발전의 총괄추진주체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3년 2월 지속위,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한국

환경사회단체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무현정권과제와 지속가능발전전략’ 토론회

에서도 환경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환경문제의 조정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2005년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연구’에서도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갈등 조정 및 통합기능을 하는 전담하는 부총리제의 신설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개별부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처내 지속가

능발전 담당팀 또는 부서의 설치가 지속위를 중심으로 주장되었다. ‘국가지속가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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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략 연구’에서는 영국의 녹색부장관(Green Minister)제도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

은 기능을 갖는 지속가능발전부서를 각 부처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정

부부처 소관 주요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둘째,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과 이

행 평가에 참여, 셋째,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소관분야 목표수행 관리, 넷째, 소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과제의 발굴 및 수행, 다섯째, 부처내 주요정책을 지속가능발

전관점에서 검토, 평가 및 조정, 여섯째, 지속발전가능발전위원회의 사전검토대상 주

요 중장기 국가계획의 추진상황 관리.

3) 지속위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논의30)

지속위의 위상을 현행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심의·조정기구로 격상하자는 논의는 

지속위의 구성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조명래(2002)는 만일 위에서 언급한 

‘국가지속발전기획원’의 신설이 어렵다면 지속위의 권한 및 위상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자문을 실

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권한 만이 자체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아울러 평가 

및 자문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한다 의견이다. 권해수·이종

열(2002)도 실질적인 정책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위의 위상을 규제개혁위

원회와 같이 격상시켜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노무현정권과제와 지속

가능발전전략’ 토론회에서는 지속위가 다른 국정과제위원회를 흡수하여 전부처를 총

괄하는 ‘지속가능특별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2005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연구’에도 반영되어 기구로서 지속위의 위상

을 강화하여 영국의 ‘녹색각료회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다른 국정과제위원회의 

업무 중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전담권한을 지속위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속위의 위상 및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는 최종적으로는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지속위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개되고 있

다. 특히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특별법(‘지속가능발전촉진기본법’ 등)을 제정하여 

이 법률에 지속위의 역할과 위상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국가지속발

전전략 연구’에서 제시된 (가칭)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CSD, 2005c: 106).

30) PCSD,200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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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및 의제설정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무, 책임

 - 추진기구로서 국가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국가 및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전략)의 수립과 주민참여 및 협력을 통한 추진

 - 지속가능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평가 및 감사

 - 지속가능발전연구원과 정책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

 - 타 관련 법과의 관계· 조율

2.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

1) 정책과정론으로 본 추진체계의 역할

가. 정책 및 정책과정의 의의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추진체계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규정하고 이 후 이 역할의 담당주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물론 추진체계의 궁

극적인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달성에 있지만 이 소절에서는 

정책과정론의 관점에서 추진체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역할규정을 

위해 정책과정론을 원용하는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목표가 구체적인 정

책들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적 역할들을 논의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에 비추어 봄으

로써, 이러한 역할의 담당주체의 결정문제에 대해 좀 더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정정길(1999)에 따르면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합법적인 절

차)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정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의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적인 국가의 주요지침을 말한다. 

정책의 범위가 다양하기에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대해 공공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란 정부나 또는 정부내의 기

관들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만들어 내는 정책이다. 공공정책은 일정하게 주어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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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에서 정부나 그의 기관들이 행하는 행태와 관계된다. 따라서 정책은 그 자체

가 목적일 수 없으며,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닌

다(신정현, 1996: 381). 

이러한 정책은 정책과정을 통해 구체화 된다. 정책과정이란 정부가 공공의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 혹은 합목적적 절차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①의제의 발

굴 및 설정, ②정책의 수립, ③정책집행, ④정책평가, ⑤환류 등 5개 단계로 구분하

고 있다.

의제설정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

환 류

의제설정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

환 류

[그림 IV-1] 정책과정

자료: 정회성, 2004

나. 정책과정의 단계

① 의제발굴(또는 의제설정, Agenda Setting)

의제설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과정 

또는 행위이다. 즉, 정부가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심각하게 검토

하기로 결정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 의제설정(또는 의제발굴)단계이다. 의제설정과정

에 대한 Cobb & Elder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사회적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공중의

제 및 정부의제로 전환된다.31)

31) 정책문제에 대한 설정과정에 대해 Cobb & Elder는 ①사회적 이슈 및 사회적 쟁점, ②공중의제, ③정부의제로

단계를 나누었다(정정길, 1998).

①사회적 이슈 및 사회적 쟁점 : 사회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으면,

이를 둘러싸고 반대집단과의 논쟁이 발생한다. 이러한 논쟁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 또는 이슈이다.

②공중의제 : 공중여론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여론의 인

식에 확립되어야 하고, 문제가 정부의 적절한 고려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해결이 정부의 권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수의 여론이 믿어야 공중의제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③정부의제 : 정책의제활동의 산출물로서 협의의 정책문제이며, 정부의제가 등장하는 과정이 의제설정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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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Cobb은 의제설정의 방식과 관련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이

종수, 2003:291 재인용). 

(ⅰ)내부접근형 :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것

으로 행정조직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국민들과는 관계없이 정부 관료제 

내부에서만 정책의제화의 움직임이 일어남

(ⅱ)외부주도형 : 정책 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정책문제의 

정부 귀속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정책문제의 쟁점화를 유도함으로써 정

부에 대해 정책의제 채택을 강요

(ⅲ)동원형 :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하는 경우로 일방적

으로 의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나 관련 집단들의 지원을 유도하

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난 후, 의제를 채택

1990년대 이후 민주화의 본격적인 진행과 함께 시민사회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의제의 형성은 내부접근형에서 외부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설치되어 있는 민간 자문기구 및 다양한 여론 통로를 통해 의제가 발굴이 

되고 있으며, 행정부처에 의해 의제가 발굴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일방적인 내부접근

형보다는 동원형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32)

② 정책수립(Policy Formation)

정책수립 혹은 정책형성 및 결정단계라고 하며, 설정된 국가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미래대안을 작성·선택·

결정·수립하는 과정이다.

정책결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적목표 및 정치적 색채를 지니게 된

다. 정부가 정책대상의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정책결정은 이루어지며, 정책대상의 

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닌 문제이다. 그리고 정책형성, 

즉 정부 미래의 행동대안의 선택은 많은 갈등을 내포하는 동태적인 과정과 상호작용

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

한 방법의 탐색·평가·선택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정정길, 1998).

32)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실․국장들과 민간환경단체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환경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환경정책 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실질적인 정책협의를 거쳐 정책을 공

동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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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의제가 도출되고 설정되면 이를 정책화 하여 해

당 정책의 수립으로 그 과정은 전이된다.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각 정책의 주체기관

인 관련 행정부처별 정책이 수립됨과 동시에 정책추진에 앞서 필요한 요소를 점검하

고 정비하게 된다. 민간기구의 경우 정책수립 시 주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며, 해당 

행정부처는 이러한 자문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현

재 개별부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담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시 체계

적인 지속가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가정책은 정책 수립단계에서 국정운영의 방향이나 다른 부처의 정책과 충돌

이 되지 않고 정부의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정의 과정

을 거친다.  또 사전 조정은 정책집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갈등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정책의 완벽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정책의 사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주

요 정책의 경우 지속위와 같은 자문기구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앞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속위의 기능상 실질적인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며 정부조직 내에서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조율하는 제도가 존

재하지 않는다. 

③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정책집행은 정책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정책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일련의 활동들로 구성된다.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 핵심이 된다33).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도출된 정책에 대해 실시 및 집행하는 단계로써 정책결정과 정

책집행은 정치적과정이며 연속·순환과정이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은 정책과 정책결과 

및 정책효과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전환시키

고 동시에 각종의 자원을 동원하여 그 사업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동적인 

기능을 한다(남정집, 2001).

④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정책의 집행과정 및 집행결과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과정의 합리성과 결과의 

33) 정책수단이 실현되면 정책집행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정책집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가 달성되

지 못한 경우는 불집행이 아니라 정책내용상의 이론이 잘못되거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집행 때문에 정책이 실패한 경우로 본다(정정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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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을 판단하게 된다. 즉 수립된 정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었고 정책 수립 시 의

도 했던 효과가 발생되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및 평가의 방법은 주로 

정량화된 지표를 이용하는데, 정책수립 시 정책의 효과를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정

책집행 후 그 결과를 판단한다.34)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는 정책수립 및 집행부처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자체

평가의 경우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개선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 정책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의한 평가

는 평가결과의 이용측면에서는 전자에 비해 떨어지나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EEAC WG SD, 2005).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평가는 자체평가, 외부평가(총리실 등)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⑤ 정책의 환류(Policy Feedback)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는 정책의 환류과정을 거쳐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용되고 특히 이는 정책 수립 및 집행 당사자의 조직 및 개인의 성과평

가의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환류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수립기관

인 행정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정책과정의 주체

정책과정은 산출되는 정책 및 정책결과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

므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며, 민주적 정

치체제하에서 이러한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정정길, 1999: 150). 

대의제와 같은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정부의 담당자인 대통

령 혹은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며 이들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처의 관료가 

의제발굴, 정책수립, 시행, 평가, 환류의 전 정책과정을 주도하고 있다(정정길, 1999: 

150). 반면 이러한 공식적인 참여 외에도 준공식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때의 참여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해집단이며, 이들은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대

표권한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준공식적 참여자이다35). 

34) EEAC 지속가능발전 작업반에 따르면 지표작업이 모티터링의 반을 차지한다(EEAC AG SD, 2005).

35) 정정길(1999)에 따르면 공식적인 정책참여집단과 준공식적인 정책참여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언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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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의민주주의가 지닌 정치적 비민주성 및 정책과정에서의 한계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이 도입되고 공식적/준공식적 참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정책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하

여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제고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

안·시행되고 있다(정회성·이창훈, 2005). 대부분의 행정부처들은 민간자문기구를 운

영하고 있으며(예를 들어 환경부의 경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등) 이를 통해 시민

사회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수용하고자 한다. 이들의 역할은 특히 정책의제의 발굴과 

정책성과의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행정부처와 민간기구가 정책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정책과정의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행정부처의 경우 정책과정의 대부분의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나 의제발굴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간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평가의 경우 정책수립부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우리나

라의 국무조정실과 같은 총괄부처가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의제발굴
정책수립

(사전심의)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환류

민간기구의 

역할
◉ ○(×) × ○ ×

행정부처의

역할
○ ◉(○) ◉ ○(◉) ◉

참고 : 역할에 따른 기호화

◉ : 주도적 역할,  ○ : 보조 역할,  × : 미미한 역할

[표 Ⅳ-3] 정책과정에서 민간기구, 행정부처의 역할

공식적 정책참여자 준공식적 정책참여자

∙국회 : 국민의 선거에 의해 뽑혀진 대표자들

의 모임

∙대통령 :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수반

∙행정기관 : 신분보장을 받은 행정관료들과

행정수반에 의하여 임명된 장·차관으로 구성

된 행정 각부처

∙사법부 : 신분보장을 받은 법관들에 의하여

구성된 사법기관

∙정당 :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집권여당은 준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익집단 : 첨예한 이해관계에 의해 결성된

집단

∙일반국민 : 개인으로서나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으로서의 참여

∙전문가 및 학자 : 정책을 분석·평가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

∙언론기관 : 국민들, 참여자들 간에 의사전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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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대안

가. 장기대안: 행정부처 중심 추진체계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은 행정부처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와 같은 민간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부처는 해당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주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이

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정책’이며 이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주

체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정책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지속가능발전이 거버넌스 형

태의 추진체계를 필요로 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주

체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부처와 지속위간의 역할 분담은 위에서 논의한 정책과정과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의제발굴의 경우 민간기구와 행정부처간의 협조가 요구되는 

분야이고 정책집행 및 환류의 단계는 그 성격상 집행부서인 행정부처가 담당하는 것

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된 기구간 역할 분담의 논의는 결

국 정책수립 및 정책평가단계의 역할분담으로 그 대상이 국한된다. 정책수립을 통해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 선정되고, 정책평가를 통해 그 수단의 유효성이 검증된

다는 점에서 정책수립 및 평가 단계는 정책목표의 관철에 있어 핵심단계이다. ‘지속

가능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도 따라서 이러한 정책

수단의 선정과 그 평가에 있어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가 일관적으로 구현되는 시

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그 핵심과제로 한다. 

이상적으로는 일반적 정책과정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부처가 지속가능발전정책

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의 개편이 필요한데 우선 정부

조직 내에 지속가능발전 총괄조직을 신설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원칙에 입각한 정

책의 사전 조정기능은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차관회의를 설치

하여 담당하게 한다.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지속가능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

처이며, 각료회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하에 사무국형태의 팀을 두고 민간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원도 동시에 담당하게 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을 수립하고 개별부처의 정책평가를 지속위와 함께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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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부처에는 지속가능발전팀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원칙 하에 개별정책들이 수

립될 수 있게 한다. 즉 개별부처에서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를 담당하게 한

다. 이 팀은 또 해당 부처의 일상적인 활동(출장, 사무실 운영 등)을 지속가능성관

점에서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행정부처주도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하에서 지속위는 정부정책의 

비판적 친구(critical friends)로서의 민간 자문기구의 성격을 지닌다. 지속위는 의

제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며, 이 경우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격상 의

무화된 ‘부처협의’의 부담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

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행된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기능도 일정부분 담

당한다. 수립된 정책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제3의 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러한 행정부처위주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은 정책집행의 주체인 행정부처가 

정책수립, 사전조정, 사후평가를 담당함으로써, 정보전달 및 처리라는 관점에서 효

율적이다. 이러한 추진체계가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달성에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행

정부처의 공무원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

지만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부처들은 소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지

속가능성을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현재의 조건하에서 행

정부처가 주도적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 따라

서 단기적으로는 행정부처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총괄하면서 

행정부처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나. 단기대안: 지속위 중심 추진체계

현행 지속위를 대통령자문기구(PCSD)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총괄추진기구

(NCSD: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전환한다.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거버넌스적 성격을 유지한 채, 그 위상은 자문기구에서 실질적인 

심의·평가 기구로 격상한다. 행정부처의 주요 정책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전심

의하고, 정책집행 후 정책결과를 역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 때 심의 

및 평가의 결과가 정책과정에 반영되어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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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부처에는 지속가능발전팀을 설치하여 행정부처 중심체계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 지속가능발전팀은 개별부처와 국가지속위의 연락창구이며, 행정

부처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의 전도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추진의 주체가 단기적으로 국가지속위

에서 장기적으로 행정부처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핵심 연결고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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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방안

1.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환의 필요성

단기대안에서와 같이 지속위가 행정부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지속가능발

전을 책임있게 주도하기 위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대통령령에 근

거하여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수립된 전략의 이행을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이를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와 같이 단일 법률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

가능발전위원회를 법적 기구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심각한 불

균형이 발생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결여 및 연대의식의 약화로 지역간·계층간·이념

간·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이 미흡하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경제성정의 

압력이 환경의 자정능력을 넘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이다

경제분야의 경우, 2004년 현재 OECD국가중  GDP가 9위, 1인당 GDP는 23위, 노동

생산성은 2위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저축률과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 22.5%에

서 2004년에는 5%대로 하락하였으며, 90년대의 ‘국내총투자율’은 35%이상을 유지

하였으나, 98년 경제위기 이후 30% 이하로 하락하였다. 

사회분야에서는 노동, 농민, 환경 등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이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

는데다,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이다. 빈곤인구

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0년대 초 인구의 5%였던 것이 

2004년에는 현재 인구의 3.0%인 1백42만 명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은 

커져 1997년 0.283이던 지니계수가 2005년 0.31으로 증가하였다. 여성경제활동인

구의 경우 지속적으로 2005년 50%를 상회하였고 공직진출도 최근 활발하지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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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한은 여전히 미약하여, 여성권한지수 66개국 중 61위이다.

환경측면에서는 급속 경제성장 정책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압력이 수용력 범위를 넘

어서서 국토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지속성지수가 146개국 중 122위, 자연생태계 복지지수가 180개국 중 

161위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3년 현재 세계9위이며 증가율은 1위이

다. 일부 대기오염물질(이산화황)과 수질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농도는 선진국의 2배 이상이다. 

둘째, 선진국에서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을 행정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위’는 순수 민간자문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속위보다 권한이 

약하다. 물론 일부 정책수립과정상의 조언과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평

가과정에 지속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적인 추진주체

(예를 들어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등)는 ‘그린각료회의’를 비롯한 행정부처이

다. 이러한 이유는 서유럽국가들은 대부분 1970년대 환경운동, 평화운동, 여성운동 

등 신사회운동의 물결을 겪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의식변화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

전의 대부분의 요소들을 이미 자신들의 일상 정책에서 구현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복지, 참여, 노동 등 ‘지속가능발전’의 대표적 가치들은 대의제 구조 하에서 정

부 관료들도 주체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따라서 서유럽 국가 거버넌스 조직들의 역

할은 ‘감시’ 및 ‘독려’에 국한되어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속위의 성격 및 위상에 

대한 논의는 정책수립 및 집행의 주체인 행정부처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내면화

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셋째,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부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를 정책수립 및 이행과정

에서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에 

불과해 부처의 다른 정책목표와 충돌하는 경우 관철되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

례 중의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모든 특성을 만족하는 에너지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국산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원구성의 다변화를 가능케 하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화석에너지에 비해 우수한 

에너지원이다. 또 원자력에너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산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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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제도개선 및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유도하

고 있으나 1차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현재 0.7%

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으며, 2011년 목표치인 5%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산업자원부의 정책목표

이지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담

당부서는 2005년에서야 팀에서 과로 격상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원자력

관련 국 소속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속가능에너지정책보다는 원자력정책의 

부차적인 요소로 해석되고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또 선진국에 비해 보조·지원

이 부족한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발전차액보전을 위해서만 2005년 약 5조원을 지

출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지원금액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제2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보급기본계획(2003~2012)」상 2005/2006년 

신·재생에너지관련 예산계획액은 4500/6600억원이나 실제 편성액은 3200/4100억

원에 불과하다(이창훈, 2005). 

교통정책의 경우에도 건설교통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등의 제정을 통해 교통시설

간의 “효율적인” 수송 분담을 추구하고 있지만 도로위주로 투자가 집중되어 자동차

위주의 교통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부터 2004년까지 고속도로총연장은 

324%, 일반도로총연장은 139% 증가하였으나 철도총연장은 오히려 2% 감소하였다. 

이는 고속전철을 제외하면, 도로위주로 신규투자가 집중되었기 때문인데, 지난 10년

간 교통시설투자 중 도로는 61.3%, 철도는 14.6%를 차지하였다(PCSD, 2006b). 도

로위주의 투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건설교통부의 교통정책에 기인한다. 

환경성 등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다른 요소들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고 따라서 에너

지 효율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아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철도는 건설교통부

의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다(김준순 외, 2002).

넷째, 지속위는 2000년 설립이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자문기구라는 한계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주요 정책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검토는 어디까지나 정책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정책조정의 적극성을 결

여하고 있다. 특히 집행에 대한 엄격한 구속력을 수반하지 않아, 글자 그대로 사전 

자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관련부서들은 지속위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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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나 자문을 “불필요한 행정과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 또 부처별 정책조정 시 

각 정책계획 및 수행에 있어서 완결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검토·제안된 조정이 형

식적인 정책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행정기능과 준입법 및 준사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행정위원회’(예, 청소년위원회, 국가균형발

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와는 달리 지속위는 자문위원회로써 이러한 집행

기능을 수행할 없다.

다섯째,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부처를 대신해 

지속위가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인 지속위를 행

정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정책의 실질적 심의·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책결정 및 조정 촉진을 위하여 

동일계층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원회’

조직은 그 권한에 따라 크게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이종수 외, 

2003). 자문위원회는 정부 간행 “위원회 편람(1990)” 성질별로 분류하면 ①심의·조

정위원회와 ②(순수)자문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심의·조정위원회’는 정책결정이나 

행정처분에 있어서 사전심의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순수)자문위원회’는 정부

의 주요정책의 입안·계획수립·시행에 각계 인사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청취, 반

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된다. ‘심의·조정위원회’는 각 기관 또는 개인의 상이

한 의견의 통합 조정 및 심의를 목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그 개최와 심의는 의사

결정상의 요건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순수)자문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속력은 

없다. 반면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누

리면서 행정관청적인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관청으로서의 성격

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므로, 이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과 동시에 많은 경

우 위원회의 산하에 보좌기구를 가지게 된다. 또한 행정집행권도 가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권 및 재결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권도 지닌

다.36)

현재의 지속위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지니는 자문위원회이다. 국가지속가능발

36)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외에 의결위원회 및 독립규제위원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의결위원회는 자문위원

회와 행정위원회의 중간적 성격으로,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있으나 행정위원회와 같은 집

행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통화위원회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는 일종의 행정위원회로 대통령

이나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위원회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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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전환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속위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단기대안에서 지속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계

획의 사전 심의 및 사후 평가이다. 사전 심의 및 사후 평가의 목적은 정책 및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지속위가 심의 및 평가에 필요한 자체 인프라를 충

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심의 및 평가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정책 및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속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설치근거가 필요하다. 대

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서는 지속위가 자체인력의 충원에 한계가 있고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더 그러하다. 따라서 지속위의 기능 및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

하여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을 확보하고 그 기능의 효과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환경의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목적으로 하

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좀 더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을 법의 목적으

로 새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주체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중심’적 성격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

에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

어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독자적인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

가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새로운 법의 제정은 구법의 개정보다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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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단 점

「(가칭)국가지속가

능발전기본법」제

정

․ 기본법37)의 성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법적 기

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업

무 추진 가능

․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부처

간의 갈등으로 법의 입안이 

부진할 수 있음

「 환 경 정 책 기 본

법」개정

․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 없

어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업무진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이 기존

에 가지고 있던 “환경중심”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

하여,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포

괄적 정책추진에 한계 노출

[표 Ⅳ-4] 국가지속위 법적 설치근거

새로운 법은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추진주체로

서의 국가지속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기능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지속위의 동반자로서의 행정부처 내 ‘지속가능발전담당부서’

와 지방지속위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구체적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부록2 및 3 참조).38) 

2.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국가지속위는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총괄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국가 

및 사회발전의 미래상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형태로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정책과제는 개별 

부처의 정책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데 이것들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

전 심의하고 사후 평가하여 정부정책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이고 

37) “기본법”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기본법은 ①위계에 놓인 법령임에도 어떤

특정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법령을 다른 법령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경우로

서 각종 직제는「행정기관의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 ②어떤 분야의 정책에 있어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법령을 의미한다(석인석, 2001).

3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지속가능발전특별회계’를 법

안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주장이 있으나 특별회계의 설치문제는 예산제도의 개편과 관련이 있어 단기적으로 

관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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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유도한다. 셋째,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국가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정보의 제공, 교육·홍보 및 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국가지속

가능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다른 기관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지속위, 시민사

회 등-과 연계를 통해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결집시킨다. 다섯

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지

속가능발전 대외 파트너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환경계획(환경부, 1995; 환경부, 2005a)에 지속가능발전의 요

소를 도입하여 계획의 목표를 국가지속가능발전에 두고 있으며 전통적인 환경분야

만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다른 영역인 경제, 사회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제

를 도출하고 이행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이창훈·고재경·정회성, 2005). 하지만 ‘환

경’계획이라는 성격상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대해서 전략이 수립되지는 않으며, 단지 

환경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경제 및 사회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 환

경부가 수립주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전략이 정부전체차원에서 이행될 수 있는 조직

적 기반이 약한 실정이다. 경제, 사회,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본격적인 한국의 지속

가능발전전략의 수립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다. 하

지만 현재까지 수립된 전략들(PCSD, 2003; PCSD, 2005g; PCSD, 2005j)은 전략이 

지향하는 비전과의 관계가 불명확하다. 이는 전략들이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등 주

요 정책분야별로 수립된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큰데, 포괄적인 비전에 비해 수립된 

전략에서 다루어지는 정책분야는 제한되어 있다. 경제 및 환경 분야 전략들은 비교

적 상세하게 수립되어 있는 반면, 빈곤, 양성평등 등 사회분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 지속위가 자문기구의 위상으로 작성한 ‘전략’보고서이므

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

가지속위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을 구축하여야 한다.39)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이 포함해야할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실태 분석

39)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국가지속위가 정책집행부처가 아니므

로 정책집행부처의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의 수립에 지침을 주는 ‘전략’으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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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관련 전략의 성과평가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여건 및 향후 전망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비전 및 목표

  -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정책과제의 도출

    · 경제: 토지이용, 조세체계,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무역자유화

    · 사회: 고용, 빈곤, 사회적 취약계층, 형평성, 양성평등, 시민참여

    · 환경: 자연생태, 자연자원, 환경오염, 기후변화, 교통, 에너지

  - 부처별 이행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분야별 정책과제에 기초해 해당 부처별로 수립

  - 추진체계의 정립

    · 지속가능발전 담당조직의 기능 및 역할 분담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의 구축

    · 교육 및 홍보

    · 재원조달 방안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2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되 매5년마다 전략의 이행성

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새로운 여건변화에 기반하여 수정·연동시킨다. 국가지

속가능발전전략에 기초하여 중앙행정부처는 5년 단위의 중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 광역지자체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에 기초하여 20년의 장기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성과평가의 구체적 방법은 아래 참조).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수립 주체는 국가지속위이나 행정부처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목표지향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현실적인 이행방안

을 수립하도록 한다.

2) 국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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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속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이슈

나 쟁점사항의 정책의제화이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을 지속가능성

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이 경우 거버넌스 기

구인 국가지속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이슈는 추가적인 공론화과정을 거침으

로서 시민사회의 의사 반영에 있어 진전을 보이게 된다. 둘째, 국가지속위 주도화의 

의제설정이다. 아직 사회적인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가지속위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사회, 

기업, 정부 간의 논의를 활성화한다. 핵심이슈에 대해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공론

조사와 같은 심의민주주의적 방법들을 적용하여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 

나.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전 심의

① 사전 심의의 의의

국가정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이 집행되

기 이전에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목표가 개별정책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게 하는데 사전심의의 의의가 있다. 현재 지속위는 지속위규정에 따라 46개 행

정계획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나, 지속위의 자체능력의 한계와 계획주관부처

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의내용의 타당성과 정책반영정도가 미흡한 수준이다.

② 사전 심의의 대상 및 절차

국가지속위가 심의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제도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이

다. 이 제도는 2006년 6월1일 이후 대폭 강화되어40) 국가지속위가 수행하는 지속가

능성 심의제도와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결국 정책에 

대한 환경측면의 지속가능성검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환경성검토의 주체는 

정책수립기관이며 환경부는 검토안에 대한 협의를 한다. 

사전심의의 대상은 지속위 규정(개정안)에 따른 47개 계획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계획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또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따른 부처별 이행계획도 심의대상이다. 기타 국가지속

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대통령 및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도 사전 심의한

다. 

4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상 행정계획은 48개에서 132개로 확대되고, 입지관련 환경영향에 대

한 미시적인 검토에서 거시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의 통합검토로 이행하게 된다. 송영일(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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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사전심의의 경우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같이 자체평가를 위주로 한다. 

우선 국가지속위는 개별계획의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할 지표를 선정하

여 체크리스트로 만든다. 체크리스트상의 각 지표별로 책임 정부부처를 명기한다. 

둘째, 개별 부처는 국가지속위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소관 계획의 지속가

능성을 독자적으로 평가한다.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정하

여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체크리스트에 있

는 지표의 책임부처는 계획의 부처협의과정에서 그 계획을 지표별로 평가한다. 넷

째, 국가지속위는 계획의 수립부처와 지표별 책임부처가 작성한 체크리스트의 타당

성을 검토한다. 특히 체크리스트상의 개별지표에 대해, 계획의 수립부처와 지표의 

책임부처간의 평가가 상이할 경우 국가지속위는 자체의견을 제시하여 계획의 사전

조정을 실시한다.41)

사전심의를 자체평가 및 부처협의 위주로 진행하는 이유는 국가지속위가 개별부처

의 정책에 대한 상세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자체역량이 미흡하고, 또 정책집행부

서가 자체평가를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자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지속위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강화된다

고 볼 수 있다. 국가지속위가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 지표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

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주요 계획에 대해 부처 협의를 하는 것은 지속위가 간접적

으로 사전협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한이 실질

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계획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판단할 정성적·정

량적 지표의 개발 및 설정이 관건이다. 

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후 평가

① 지속가능성 평가의 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실시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정책효과를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

와 대비시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넓게 규정할 때에는 정책의 효과

뿐만 아니라 정책의 능률성을 측정하고, 나아가 정책성패의 원인까지를 검토하는 것

으로 이해된다(김명수, 2003: 71). 따라서 지속가능성 평가는 현재 상태가 지속가능

한지를 점검하고, 정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떻게,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를 

41) 자문회의에서 국가지속위의 기능으로 사전조정을 본보고서에서 보다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부처 장관이 본 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사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부

처협의과정을 통해 국가지속위의 간접적 사전조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지속위의 역량을 고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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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정책평가 시스템이 가동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42), 공직기강추진실적평가, 규제개혁실적평가, 정보화

수준평가, 각 부처가 실시하는 자체평가, 중앙인사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제도, 다면

평가제도, 성과급보수제도, 직무성과관리제도 등과 16개 이상의 공공부문 주요평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평가제도가 생겨나고 운

영되어왔지만, 개별적 평가제도들은 서로 중복되고, 오히려 부처의 업무에 부담을 

주어 평가를 기피하게 하고,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꾸준히 지적되어왔다(이윤

식 외 7인, 2005; 국무조정실, 2005). 또한 타기관에 의한 평가는 평가업무협조가 

미흡하며,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이 소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평가의 본질을 저해하

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평가를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

가하는 자체평가를 국정평가의 근간으로 하여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며, 공공

기관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평가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조만간 통과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 평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른 평가시스템과 조화를 추구하고 소

관 정책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스스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

을 높이고, 정책 등의 추진에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시민은 전문적이고 세련된 평가기법이 부족한 탓으로 정책평가는 주로 전문가

의 영역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러나 모든 정책과정에 있어 일반시민으로부터의 의견

42) ① 정부업무평가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정책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제정 2001.1.8 법률 제6347호]에 근거하고 있

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는 매년 중항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며(제5조), 정부업무의 운

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특정과제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6조). 또한 

국무총리는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12조 1항). 또한 국무총리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심사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사

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② 중앙행정부처의 심사평가위원회

   각 부처는 자체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내의 심사평가를 담당시키고 있다. 이 기구는 대부분 소속공

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며, 자체심사평가의 실시계획, 심사평가결과 및 기타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주요사

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심사평가위원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들 위원들, 특히 민간전문

가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현재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부처 내에서의 평가는 대부분 

해당부처 소속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며,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들은 이미 이루어진 평

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김명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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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은 언제나 바람직하고도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다양한 집단, 특히 시

민의 참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요구이다. 또한 시민이 참여하지 않은 행정은 시대

적으로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것은 지속가능평가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일반시민을 지속가능성평가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집행담당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의 정보는 상이한 시각을 가진 집단

에게서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다. 그러므로 제도적 채널을 통해 공식적

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사후평가의 대상은 크게 국가정책의 총체적 정책결과를 반영하는 국가지속가능성, 

개별부처의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사전심의 대상 행정계획이다. 

Ÿ 국가지속가능성

모니터링은 정책집행 과정평가의 한 기법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집행되는 과정

에서 전개되어지는 사건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며,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개선에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정정길 외, 1987), 각 부처별 정책들이 제한

된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우므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운영 및 정책들이 지속가

능성에 기여하는지를 감독해야한다.

지표는 자동차의 계기판(dash-board)과 같은 것으로 몇 개의 핵심지표만을 검토함

으로써 특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지속가

능성에 대해서도 계기판과 같은 지표를 구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선정하고, 그 정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을 파악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경기도, 2004: 37).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다양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조속히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확정하고 이 지표에 따라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실태

를 매년 분석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Ÿ 부처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중앙행정부처는 국가지속위가 수립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토대로 부처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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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성과에 대해 자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야한다. 자체평가의 원칙을 토대로 중앙부처는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개발하여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한다.

Ÿ 사전심의 대상 행정계획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지속위는 주요 행정계획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전심의의 기능을 수행한다. 계획의 주관부처는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매년 지속가

능성의 관점에서 성과평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국가지속위가 재검토하

는 이원적 평가제도를 운영한다.

기존 위원회는 평가결과환류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에 동기를 부여하는 

점에는 미흡하였다. 평가결과의 환류 및 활용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산․인
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평가결과

를 공개하고, 그 우수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3)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실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

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연구를 체계

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교육을 활성

화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적, 실천적 기반을 마

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속위가 지속가능발전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기능을 

담당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지속위 주도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기타 

지속가능발전 유관 부처, 기타 교육관련 기관과 지속가능발전 교육네트워크를 구축

한다. 셋째,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성격상 전문위원회에서 도출된 과

제와 각종 사회현안을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시간적 제한으로 사전 심의와 사후 평가 대상인 정책과 계획들을 심도 있

게 연구․검토하거나 배심원적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 정책수립, 추진 및 평가체계,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만들

어 지속가능발전 추진능력을 제고하여야 하나, 현행 ‘연구기관설립’에 대한 정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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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독립연구기관의 설립은 관철하기 어려우며, 단기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지속발전연구실과 연구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수요를 충족시킨다.43)

4) 지속가능발전관련 국내 포칼 포인트

가. 중앙행정부처

국가지속위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의제설정단계, 정책의 사전심의단계,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단계에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중앙행정부처는 국가지속위가 작성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토대로 5년마다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국가지속위가 작성한 ‘이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따르며, 매년 그 시행성

과를 평가하여 국가지속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중앙행정부처 내에 국가지속위의 협력 창구인 ‘팀’단위의 “지속가능발전부서”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해당 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이 지속가능성의 원칙

에 부합되도록, 목표설정, 업무의 통합조정, 세부적인 행동계획마련, 사후평가, 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지속위의 기능과 관

련하여 사전심의 대상 주요 국가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보고서의 작성, 부처별 지속가

능발전 이행 및 시행계획의 작성, 사후 평가보고서의 작성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조

명래, 2002:47). 이 부서는 총무과(환경부)나 업무지원팀(건설교통부)과 같이 차관

직속으로 하여 부서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도록 한다.44)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위의 지역 협력 상대이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추진을 주관하는 지방지속가

능발전위원회의 확산45)과 그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방지속위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

4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산업자원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혁신통계데이

터베이스의 구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있다. 

44) 지속가능발전팀을 업무성격상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정책홍보관리실 소속하에도 둘 수 있으나 부서의 지

속가능발전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차관직속기구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45) 조례를 통해 현재 서울시, 경기도, 담양군에서 지방지속위를 구성 운영 중에 있다(PCSD, 200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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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민사회가 대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협치기구이자,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정 기구의 성격

을 띠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① 지방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 ② 지속가

능성 관점에서 주요 행정시책 및 사업의 평가 및 조정, ③ 지속가능발전 전략 하에서 

지방의제21을 지방행동21으로 전환해 주민 주도적으로 추진, ④ 지방자치단체, 주

민, 기업의 3자간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홍보. 지방지속위는 해

당 지역의 역량에 기초하여,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PCSD, 2005f).

국가지속위와 지방지속위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기구로서 상호보

완적 관계를 지닌다.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총괄기구로서 국가지속위는 지속가능한 지

역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지속가능한 발전이념의 확산과 정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지속위

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통해 지

방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역할을 고유한 주요 기능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조직적 연계를 위해서 지방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에 관한 규

정을 둔다. 이 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를 주요 업무로 하

되,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의제21의 관계자들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실

제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의 주요임원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자)과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별위원회는 전국협의회와 협력

하여 민간 지방지속위 위원들과 지방의제21 관련자들의 교육, 훈련사업, 각급 공무

원 교육프로그램(국가 및 지방공무원 연수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사업, 기업인

들의 교육사업, 각 지역 우수사례발굴 및 확산, 지역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 

모범적인 지속가능발전 지자체 발굴 및 시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특별위

원회 위원들의 타 전문위원회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토대로, 이 전략과 가급적 동일한 계획기간

을 갖는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매20년)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을 매년 수립한다. 중앙행정부처의 경우에는 통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문별 이

행 및 시행계획’에 대해 국가지속위가 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지

만,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지속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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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성 및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지침을 국가 지속위가 반드시 작성할 필요

는 없다. 

다. 시민사회 및 기업

국가지속위는 정부영역과 비정부영역간의 협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국가지속위의 존재적 당위성이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정보,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주요 사안에 대해

서는 심의민주주의적 방법들을 이용하여 이들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

안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지속위의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보안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사후 평가 검토

서를 대상 정책 및 계획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묻도록 한다.

5) 지속가능발전관련 대외 창구

국가지속위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있어 우리나라 대외창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WSSD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회의와 OECD의 ‘The Round Tabl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주최하는 회의의 경우 국가지속위의 대표자가 정

부대표단의 (공동)수석대표를 맡도록 한다.46) 

3.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1) 효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위원회 구성

제3기 지속위는 사회적 갈등 조정기능을 부여받으면서 지역대표성을 중시하는 방식

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는 지역대표를 위원회의 공론의 장에 참여시

킨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로서 지역간 갈등문제를 상호 논의하고 전국적으로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이었다.

반면에, 전체 위원수가(80인 이내) 과다하여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지

속가능발전에 대한 위원들간의 인식편차와 입장차이로 인해 위원회의 명확한 좌표

46) 자문회의에서, 국가지속위가  UNEP, 기후변화 관련회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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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어려웠으며,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내부합의가 부족한 측면이 문제점

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사회각계의 

인사와 지속가능발전관련 부처 장관들을 중심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하되, 일정 수의 

위원을 지역의 전문가로 충원한다(PCSD, 2005: 401). 전체 인원은 30명을 넘지 않

도록 한다.

2) 거버넌스 성격을 담보하는 위원회 구성

제3기 지속위의 경우 정부부처의 대표가 본위회위원에서 빠져 지속위의 근본 구성 

취지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가 수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지속위의 거버

넌스적 성격을 복원하기 위해 주요 지속가능발전관련 행정부서의 장들을 국가지속

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재경부장관, 행자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복지부장관, 건

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예산처 장관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의 경우 해당부처

의 정책총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한다.47)

3)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이슈별 전문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이슈 (자연자원 및 기후변화, 소비문화, 주택 및 

커뮤니티, 경제, 교육, 에너지, 건강, 빈곤, 교통 등)를 우선 확정하고 각 이슈별로 전

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각 이슈들을 유사한 범주로 묶어 전문위

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이 때 범주는 이슈의 성격에 맞추어 임의적으로 정할 수

도 있고, 지속가능발전의 세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 사회, 환경 영역별로 전문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 산하에 이슈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첫 번

째 대안의 경우 이슈별로 전문적인 검토·심의가 가능하나, 전문위원회의 숫자가 증

가하여 전문위원회의 연구 및 심의 결과들을 종합해야할 본위원회의 업무가 과중하

게 된다. 두 번째 대안은 전문위원회의 수자가 제한되어 본위원회의 업무를 경감시

키나, 경제, 환경, 사회 영역에 공통적인 이슈들을 하나의 전문위원회에 배치함으로

47) 자문회의에서, 행정위원회로 하는 경우 거버넌스적 성격이 필요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즉 중

앙행정부처장관의 참석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가지속위가 행정위원회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국

가지속가능발전추진을 주도하기위해서는 관련부처 장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자문위원의 의견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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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각 이슈들의 다양한 측면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국가지속가능

발전의 주요내용이 세 영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세 차원의 독

자성을 유지한 채 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특히 사회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졌던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

하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및 현장성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소

위원회의 경우는 10명 이내로 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지방지속가능발전

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국정과제인 갈등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대외협력분야의 특

별위원회를 구성한다.

4)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성격상 전문위원회에서 도출된 과제와 각종 

사회현안을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각종 정책 및 검토보고서의 효율적인 작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정지원(인건비, 자료조사비, 작성비 등)을 충분

히 하고, 상임 전문위원을 확보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전문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

으로 이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한다.48)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의 ‘지속발전연구실’과 업무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수요를 충족

시키도록 한다.

5)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유지

현행 지속위의 기획운영실 직원은 부처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단기간(1년) 파견된 인

력과 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계약 공무원 6명, 정부부처 파견 9명, 정부산하기관 5

명, 연구기관 1명), 운영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결여, 위원들과의 의사소통 단절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파견 직원의 경우 파견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정보유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향후 기획운영실(또는 사무국) 직원을 원칙적으로 

파견인원이 아닌 정규직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타 부처로부터의 파견대상

자에 대해서는 파견기간을 최소한 위원회 임기와 동일하게 연장하여 소속감과 전문

48) 자문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 중 50%를 상임위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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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운영실장(또는 사무국장)은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이 겸임하고 있다. 대통

령비서관의 기획운영실장 겸직은 대통령과의 의사소통통로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

요하나 지속위가 국가지속위로 전환되는 경우 대통령자문이외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의 총괄추진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획운영실의 업무성

격 및 범위에 있어 대통령비서관이 겸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국

정과제위원회의 틀 안에서는 비서관의 기획운영실장 겸임이 한시적으로 불가피하다.

6) 회의의 효율적 진행 및 참여율 제고

국가지속위의 협의체적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회의가 불가피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선 서면상으로 처리 가능한 안건 등

은 온라인 회의, 블로그, 화상회의 또는 설문형식 등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결의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서 회의 출석의 부담을 줄이고 불참위원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프라인 회의의 경우도 안건을 미리 제시하여 회의개최일 이전에 메

일 형식으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회의장에서는 취합된 내용을 공유함으

로서 회의의 효율제고는 물론 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내용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매체를 

활성화(홈페이지, 소식지, 활동지 등)하고, 참여 위원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회

의수당, 발제수당, 원고료 등 인상)하며, 전문위원회 및 연구소위 참여율을 토대로 

참석하지 않는 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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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위원회의 종류 및 사례 연구

1. ‘위원회’의 특성 및 종류

1) 위원회의 특성

‘위원회’ 제도는 계층제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책결정 및 

조정 촉진을 위하여 동일계층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합의제 조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행정기관은 피라미드형의 구조를 지니고 있어 의사결정에 있

어서도 최고 결정권이 1인의 기관장에게 있으나, 위원회의 경우 의사결정은 위원회

의 위원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의 합의에 의하

여 결정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특정한 문제에 대해 위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과 이의 반영을 통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이종수 외, 2003: 12-13). 

2) 위원회의 유형 및 종류

위원회는 주어진 권한에 따라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49)

가.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자문위원회란 합의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위원회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특

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종의 참모기관의 성격을 

지닌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은 대체로 자문에 그치는 것이 

많으므로,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조언적 성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정부 간행 “위원회 편람(1990)”상의 성질별로 분류하면 ①심의·조정

위원회와 ②(순수)자문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심의·조정위원회’는 정책결정이나 행

정처분에 있어서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된다. ‘(순수)자문위원회’는 정부의 

49)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외에 의결위원회 및 독립규제위원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의결위원회는 자문위원

회와 행정위원회의 중간적 성격으로, 자문위원회와는 달리 의사결정의 구속력이 있으나 행정위원회와 같은 집

행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통화위원회나 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규제위원회는 일종의 행정위원회로 대통령

이나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위원회와 구분된다. 이종수외.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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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의 입안·계획수립·시행에 각계 인사를 참여시켜 전문적 의견을 청취, 반영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되며, 정책결정자에 대해 단순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의 

자문위원회이다. 

심의·조정위원회는 각 기관 또는 개인의 상이한 의견을 통합 조정 및 심의를 목적으

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그 개최와 심의는 의사결정상의 요건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

지만, (순수)자문위원회와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심의·조정위원회는 특정 문

제에 대한 조정에 관련된 부처나 이익집단만의 참석이 요구되므로 대체로 소규모이

다. 이는 동일 부처내의 동일 계층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나,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와 동일 계층수준에서 상이한 정부기관의 업무를 조정

하기 위한 각 부처간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 그리고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의사

조정을 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의·조정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 내, 부처간 또는 정부기관과 민간 이익단체간에 의

견의 대립이 있는 문제가 존재할 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여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서 부처내, 부처간, 민관간의 의견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협력이 확보될 수 있으며, 심의·조정위원회의 참여자들은 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이

해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자기의 담당업무와 타 분야간의 연관성 및 영향관계를 명확

히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종의 교육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순수)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순수)자문위원회의 결정

은 구속력이 없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나.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누리면서 행정

관청적인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합의

제 행정기관이므로, 이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과 동시에 많은 경우 위원회의 

산하에 보좌기구를 가지게 된다. 또한 행정집행권도 가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권 및 재결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권도 지닌다.

행정위원회의 성격은 각 행정위원회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①직무의 독립

성, ②기능통합성, ③합의제 행정관청이라는 3가지를 들 수 있다. 행정위원회는 일반

적인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그러므로 행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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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관여하는 행정조직 계층성에 따르는 지휘·감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

이 원칙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의 신분보장이 확보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행정위원회는 근대 입헌주의 하에서의 삼권분립주의에도 불구하고 집행

기능 뿐만 아니라 준사법적 기능과 준입법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한다. 

행정위원회의 기능으로는 ①집단적 의사결정, ②집행·준입법 및 준사법 기능, ③중립

성과 계속성 확보이다. 행정위원회는 행정의 신중성·창의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의제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권을 갖는다. 또한 집행기능·준입법기능 

및 준사법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행정위원회는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

료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두 위원만이 임기가 만료되도록 하는 스태거링

(staggering term)제도를 택하여 행정의 중립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위원회는 행정관청으로서 각종 자문에 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집행권 없는 각 부처의 기능별 자문위원회와는 구별된다. 다음에서는 주요 행정위원

회의 사례를 통해 행정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본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가. 법적 근거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 2003년 4월 7일「국

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7957호)」을 근거로 대통령지속 자문위원회로 설

립되었다. 2004년 1월 16일「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시행되면서 동법 제22

조에 의한 특별법상 자문위원회로 법적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①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발전, ②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의 혁신과 특성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 촉진, ③전국이 개성있

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4.1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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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제4조)

- 부문별계획 등(제5조)

- 지역혁신발전계획·시행계획등(제6·7조)

시행계획의 평가
- 시행계획의 협의·조정(제8조)

- 시행계획의 평가(제9조)

국가균형발전시책 시행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제10조)

- 지역전략사업의 선정 및 육성(제11조)

- 지방대학의 육성 등(제12조)

-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제13조)

- 지역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진흥(제14조)

- 지역문화 관광의 육성(제15조) 등 (~제21조)

국가균형발전추진체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제22~25조)

- 국가균형발전기획단(제27조)

- 국가균형발전지원단(제27조)

- 지역혁신협의회(제28, 29조)

국가균형발전추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제30~40조)

[표 부록-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나. 법적 성격

균형위의 법적 성격은 이중적인 구조이다.「정부조직법」과「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

에관한통칙(대통령령 제18715호)」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균형위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정부조직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 준입법적·준사법적 기능을 포함함으로 정부조직법상의 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균형위는 형식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아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운영하

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그 밖의 중앙

행정기관에는 ‘국가균형발전기획팀’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또 시·도와 시·군·구에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행정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규칙제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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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받아 ‘준입법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균형위의 법적 위상은 행정위원회적 성

격을 갖는 새로운 형태의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우윤석, 2005: 112-113).

다. 설립 목적

균형위의 설립목적(「국가균형발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균

형위의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①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

행계획에 관한 사항

⑤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⑦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

항

⑨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 관리의 기

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④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

획에 관한 사항

⑥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⑧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⑩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가. 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의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학계, 산업계, 지자체, 시민단체의 

대표 등 18인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두어 전

문성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다. 



112

[그림 부록-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직도

균형위의 인적구성 및 역할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점은 당연직 위원중에 재경부총리·

교육부총리·과학기술부총리를 포함한 3명의 부총리급 위원이 속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총리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소한 부총리급 이상, 즉 총리

급이라는 암묵적 계서를 형성한다는 점이다(우윤석, 2005).

나.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균형위는 일상적인 단기 현안과제에 치중하는 정부부처와는 달리 국정과제의 기획

과 정책화 작업을 담당하면서 국정과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국가전략 과

제를 기획·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균형위의 주요 추진 사업 및 그 내

용은 아래와 같다(우윤석, 2005: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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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시책 내용

균형정책

1.신활력지역 (낙후지역 )

발전 촉진

․ 인구감소율, 주민소득, 지역의 재정력 등 기준으로 농산어촌

형 RIS와 연계해 특별 재정지원

2.낙후지역 SOC확충
․ 네트워크형 국토건설과 전국토의 고속화

․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전국토를 2시간대에 연결

3.지역개발 사업
․ 5도2촌 사업, 지역문화관광 산업의 진흥

․ 1·2·3차 산업의 혁신 및 융합

4.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활성화

․ 낙후지역의 규제완화를 통한 특화발전 촉진

․ 특구사업과 5개년 계획의 연계

5.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 공공기관을 지역특성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50만평 내외, 인

구 2만명 규모의 혁신도시 건설

혁신정책

6.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혁신역량 강화

․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연

구회 구성

7.지역 인재 양성
․ 5개년 계획, RIS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

․ NURI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 산업인력양성 등

8.신산학협력 활성화
․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지역 R&D 중심대학 육성

․ 대학평가제도의 개선 등

9.지역 전략산업의 육성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따른 시도별 4대 전략산업의 선 

및 육성

10.혁신 크러스터 육성
․ 국가공단의혁신클러스터화

․ 대덕 R&D특구 조성

신수도권

발전정책

11.규제개혁
․ 중복규제, 불필요한 규제의 정리

․ 규제의 효율화를 통한 수도권의 생산성 증진

12.과학적 도시관리 ․ 도시의 기능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3.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 수도권 시도별 특성화발전 추진

제도운영

14.국가균형발전5개년계

획의 수립 및 추진

․ 국가-지방의 파트너십에 입각한 지역발전계획

․ 중장기 계획과 특별회계의 연계

15.특별회계의 관리
․ 지방의 목표지향성과 기능능력 제고, 선택권 확대

․ 중앙정부의 고객지향성 증대

16.사업평가 및

            성과 향상
․ 사업·예산 편성 평가(사전), 실적 평가(사후)

[표 부록-2]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 추진 사업

다. 사무국(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기능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의 설립근거는「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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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균형위 소속하에 국가균형

발전기획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조직 및 인원 현황은 6국 3실 1원으로 총 63명의 

직원이 근무토록 조직되어 있다. 

기획단은 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

①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획단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균형업무를 담당하는 1급 상당의 비서관

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림 부록-2]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조직도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산업자원부에 설치하는 기구로써 지역혁신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역혁신

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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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위원회

국제사회의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위한 권고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내부에서도 인

권을 위한 기구 설립을 위해 움직임이 있었으며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하였다. 법무부에 의해서 진행된 인권법안을 바탕으로 기구의 설립 및 기구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1년 5월 24일「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6481호)」이 공포됨과 동시에 동년 10월 9일 인권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임명되

었으며 11월 26일부터 인권위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가. 법적 근거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

하고자「국가인권법(법률 제7796호)」을 근거(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

립성)로 인권위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1년 5월「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6481

호)」가 공고되면서 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인권법」의 제정목적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 국제적 수

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 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

을 위한 인권교육강화, 인권위의 역량 강화 등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

키고자 하는데 목적으로 삼고 있다. 

나. 법적 성격

인권위의 법적 성격은「헌법」과「국가인권법(법률 제7796호)」에 의해 ‘보충적 인

권보호기구로서의 지위’ 및 ‘보충적 인권기구로서 특수한 역할’의 수행을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보편적인 인권과 국가의 헌법질서를 전제로 보장되

는 기본법에 대한 보호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의 경우 법률적으

로 지위와 독립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에 다른 (행정)위원회와 차이가 나며, 독립규제

위원회의 성격을 지닌다. 아래의 표는 인권위의 지위와 독립성에 대한 사항이다(국

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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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담 국가기관

․ “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인권위원회를 둔다”(인권위법 제3조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임을 독립법에 의해 규정함.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인권위법 

제3조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 등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국가기

구로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

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독립기구로 명시함.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 국회 선출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

- 인권위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하여 구성함.

[표 부록-3] 인권위의 지위와 독립성

다. 설립 목적

인권위의 설립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

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

립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책적 기능, 조사 및 구제기능, 교육·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 국내·외 협력기능을 통하여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50)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위원장, 위원, 사무처의 총장과 그 밖의 직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우선 인권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법 제5조제1항). 이들의 선출방식은 먼저 국회가 상임위원 2인을 포

함한 총 4인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4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

명하도록 되어 있다. 법상으로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

험이 잇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고 인정되는 자(제5조제2항)”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

50) 이관희, 2003: 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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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 

중 4인은 여성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5조제3~5항).

다음으로 사무처의 경우 사무처에 두는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6조제2항). 사무처 직원은 5급 이상의 

경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경우 위원장이 자체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16조제3항)

그 밖에도 법 제54조에 의하여 요청한 관계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도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종의 국가인권위원

회의 인적구성원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17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

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부록-3]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도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인권위의 기능으로는 크게 4가지 기능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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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능

․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권고·의견표명

․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과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 제시·권고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의견 표명

조사·구제 기능
․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조사·구제

교육·홍보 및 실태조

사기능

․ 국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내·외 협력기능
․ 국내인권단체 및 개인과 협력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표 부록-4]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위는 자료제출 내지 사실조회 요구, 질문·검사 

및 청문회 개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검찰 고발 내지 피진정인 등에 대

한 징계권고, 피해자 소속기관에 구제조치권고 내지 법률구조요청, 피진정인이나 피

해자의 소속기관에 긴급구제조치권고, 법원 및 헌재에 의견제출,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특별보고, 과태료부과 등 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한을 행사한다(박석희·정

진우. 2004).

4. 여성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이하 ‘여성위’)는 “여성가족부” 이전에 여성정책의 기획 및 종합 등 

여성의 지위 향상 업무를 담당했던 특별위원회였다.  

1) 여성특별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성격

가. 법적 근거

여성위는 1998년 2월에 대통령 지속기관으로 최초로 설치되었으나 여성위의 전신



119

은 정무장관실(제2)이었다.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

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다. 각 부처·청의 협조

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간 상충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 및 사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직제 개정을 통해 1998년 2월 28일 폐지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제18조제3항에 근거하여 대통령소속 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 2월 28일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특히, 1999년 2월 8일「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

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위는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어 2001

년 1월 29일 여성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나. 법적 성격

여성위는  여성정책을 관장하는 대통령직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여성위는 

계획수립기능, 조정기능, 모니터링기능, 일부의 정책집행기능, 자문기능까지 갖추어

진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 설립목적

여성위는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의 이행과 준수 그리고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여성정

책의 총괄부서로서 탄생하게 되었다. 

여성위는 국가여성정책의 총괄부서로 기본계획의 수립, 행정기관의 여성관련 정책 

시행계획의 조정 및 이행상황점검, 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여성정책에 관

한 조정, 협력을 포함하여 기획, 통합의 역할을 추진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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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2000).

2) 여성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가. 여성특별위원회의 구성51)

여성위규정에 따르면 여성위는 위원장 1인 및 당연직 위원 6인을 포함한 15인의 위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장과 위원 1인은 상임이었다. 당연직 

위원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교육부차관, 농림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노동

부차관이었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었으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처를 

설치하였으며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40명의 정원으로 규정되었다. 

여성위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지정배

석자이다. 단 여성위의 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 참석자였으며 이를 통해 표결권이 

없었으며, 법령안 등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없었다.

위원장은 여성위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하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두었으며,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

독하게 되었다. 사무처 하부조직은 총무과, 정책조정관, 협력조정관 및 차별개선조정

관 각 1인과 조정관 밑의 담당관 4인 등이 구성되었다. 

나.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여성위의 권한은「정부조직법」과「여성특별위원회규정」과「여성발전기본법」및

동법의 시행령에 의해 그 기능 및 권한을 부여받았다. 여성위는 1998년 2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면서 다음과 같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김선욱. 1998; 

강연희. 2000 참조). 

51) 강연희(2000), 김선욱(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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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권한 

여성정책의 다면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여성위는 여성정책 관련, 관련 부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 및 통합·조정의 권한을 지닌다.

②대통령 자문기능과 대통령의 여성정책관련 명을 이행하는 집행기능 

이 기능은 여성위가 대통령직속이므로 갖는 중요한 기능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자문

의 기능 및 대통령이 여성정책에 대한 지시를 각 부처에 하달하거나, 여성위가 지니

고 있지 않은 권한일지라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수행하게 된다면 법적 근거를 지니

게 만드는 것이었다. 

③여성발전기본법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정부조직법과 여성특별위원회규정의 부칙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정무장관(제2)실

의 관장 업무가 여성특별위원회의 업무로 되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부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여성위가 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

서의 여성차별철폐와 평등실현을 촉진하기위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

기관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조정과 이행상황점

검, 여성관련문제의 조사,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확대, 고용평등, 

모성보호의 강화 등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에 관한 조정 및 협력을 포함하여 여성정책의 기획, 통합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었

다.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국민의 책무와 기업 등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모든 법 이행 주체들이 동법을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관장해야 

하는 책임을 국가여성정책의 총괄부서인 여성위가 지녔다.

④협조요청권과 관련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사전협의권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위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령안과 해당 정책은 

법정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무효가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122



123

부록2:「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경제적 번영과 환경 보전 및 사회 통합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의미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 그 정책의 경제, 사회, 환

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미래세대가 현세대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국가 및 지역 경제의 번영과 환경보전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등

제5조(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수립)

     ①정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국

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매5년마다 연동하여 수립한다.

     ②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의 목표 및 지표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실태분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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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지속가능발전 관련 기존 정책 및 전략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여건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5. 경제적 번영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형평성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환경적 건전성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9.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1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토대로 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부문별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문별 이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10조 규정

에 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국가지속위”라 한다)의 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이행계획, 전년

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속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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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⑤부문별 이행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제5조 1항의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을 

매5년마다 연동하여 수립한다.

     ②시·도지사는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

요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구(자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속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적합하게 해당 시·도의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

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방지속가능발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지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지방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연도의 지방시행계획을 국가지속위에 제출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

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지방시행계획의 시행이 당해 중앙행정기

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지속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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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부는 부문별 시행계획 및 지방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11조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국가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국가지속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이행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 지속가능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2조 (조직) 

     ①국가지속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당연직위원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국가지속위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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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⑦국가지속위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은 민관협치의 정신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⑧국가지속위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국가지속위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

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14조 (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국가지속위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

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지속위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

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5조 (국가지속가능발전사무국) 

     ①국가지속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지속가능발전사

무국을 둔다.

     ②국가지속가능발전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 (지속가능발전추진팀) 

     ①부문별 이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에 지속가능발전추진팀을 둔다.

     ②지속가능발전추진팀의 구체적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지자체에 시·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시·도 지속위”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지방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행정시책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3. 지방행정업무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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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시·도 지속위는 위원장 1인과 지방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시·도 지속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시·도 지속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⑥시·도 지속위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 (시·군·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시·군·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속가능발전위원

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 지속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당해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군·구 지속위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시·군·구 지속위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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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시행령(가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

제2조(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절차 등) 

     ①국가지속위의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에 법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수립한다.

     ②국가지속위의 위원장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

제3조(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등) 

     ①국가지속위 위원장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를 국가지속위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국가지속위 위원장은 매년 초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기반한 국가지속가능

발전 현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국가지속위의 위원장은 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속위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국가지속위의 위원장은 위원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

가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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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속위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지속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지침 등)

①국가지속위 위원장은 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지방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지방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 시 중요사항)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

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②시·도가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③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

④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제8조(지방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국가지속위 위원장은 지방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②국가지속위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의 작성 시 이를 시·

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당해연도의 지방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지속위는 당해지역의 시·도 지속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중앙행정기관장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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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조정을 요청받은 다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협의·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

을 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제10조(부문별 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

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지

속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전년도 지방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

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지속위 및 해당 지

역 시·도지속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부문별 국가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 등)

①국가지속위는 제10조의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문별 국가지속가능

발전 시행계획 및 지방지속가능발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

가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지속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의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

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②사업목표의 달성도

③그 밖에 국가지속위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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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13조(국가지속발전위원회의 위원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속위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국가지속위를 대표하고 국가지속위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

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속위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외부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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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속위는 국가지속위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

하여 외부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외부자문위원은 국가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주요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법 제11조제2항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행정계획은 별표와 같

다.

②세부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지속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여론의 수집) 국가지속위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

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0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장, 국가지속위 등의 위원, 외부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

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국가지속위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속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국가지속가능발전 사무국)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사무국(이하 

“사무국”으로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지속위의 사무를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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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②사무국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1급상

당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지속가능발전추진팀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지속가능발전추진

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문별 이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소관 주요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

          4. 해당기관의 일상활동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기관의 장

이 부여한 사항

②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추진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

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주요 중장기계획(제18조제1항 관련)

1.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관광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4.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5.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계획

6.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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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책

8.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2.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

발 및 이용·보급기본계획

13.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1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16.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교육·홍보시책

1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종합계

획

18.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9.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

20.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

2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2. 폐기물관리법 제8조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 활용기

본계획

24.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2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

발사업계획

2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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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공급계획

2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30. 수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 

31.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2. 도로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기본계획 

33. 하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34. 지하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35.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6.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3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38.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 

39.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 

4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

른 특정지역개발계획

4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

역교통계획

4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댐건설장

기계획

43.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

4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

4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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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